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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심각한 재정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정책은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을

차치하고라도 항상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요즈음 우리나라가 경제위

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대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

안하면 일본의 재정구조개혁 및 세제개편에 관해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시의적절하

고 적지않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석유위기 이후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정립을 위한 재원을 마

련하기 위해 다액의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의 누적이 세대간의 불공평, 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실추, 의 및 민간투자의 억제효과 등의 폐해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

고 있다. 이들 폐해 또는 부작용이 활력 있는 경제 사회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

로 보고 재정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1998년 4월과 11월 감세정책

을 비롯한 종합경제대책과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재정구조개혁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경제대책이 비록 재정구조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장래 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개혁의 기조는 그대

로 유지하려하고 있다.

일본의 재정개혁을 참고하여 얻을 수 있는 주요 정책시사점으로서 필자는

요인과 요인의 구분, 정부주도 의 한계인식, 와 세대간

의 불공평 및 의 의 대비를 위한 재정시스템구축을 구축을 역설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감세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

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 이

유로서 유효수효를 늘리기 위한 감세정책과 비효율 발생을 조정하기 위한 구조조정

정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방세제 개편이 법인사

업세를 개혁하여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여

의 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본 보고

서에서는 각 과세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볼 때 소득 및 소비과세의

확대를 지방세개혁의 주요 과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1998년 6월과 7월 재정개혁에 관한 외국사례 , 일본의 재

정구조개혁( ) -필요성과 최종보고 - 일본의 재정구조개혁( ) -세출부문별개혁내

용 라는 제목으로 편역서를 출간한 바 있다. 실로 방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는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을 알기 쉽게 전달하면서 그에 관한 평가

를 하고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보고서의 필자인 국중호 박

사는 위의 편역서를 주관한 경험을 살려 이를 잘 다듬어 내고 있다. 아무쪼록 이들

편역서와 함께 본 보고서가 정책담당자를 비롯한 관심있는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기

를 바라는 바이다.

본 보고서의 집필자인 국중호 박사는 자료제공에 많은 도움을 준 일본 대장성

직원과 일본 재정구조개혁회의 의장으로 일했던 (히토쓰바시)대학의 교

수,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 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자료정리와 더불

어 원고를 잘 정리해 준 연구원, 연구조원, 출판과 직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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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본 재정개혁 및 세제개편의 추진배경

일본 대장성(1998)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1),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1996년도 - 6.6%(실적치), 1997년도 - 6.3%, 1998년도 3차보정(추

가경정) 후는 - 14.4%를 기록하고 있다2). 이는 주요 선진국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치이

다3). 1996년 누적된 재정적자규모는 442조엔으로 GDP의 88.8%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

이다. 또한 1998년 중앙정부의 공채잔액만으로도 총 285조엔, 일인당으로 계산하면

225만엔에 이른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1998년의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당초예산) 78조

엔에서 차지하는 차입금의 비율은 26.3%에 이르고 있으며, 세출면에서 국채비가 차지

하는 비율은 22.2%를 차지하고 있다. EU에서 그 가입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중앙 및 지방의 GDP대비 재정수지는 - 3%, 누적재정적자기준은 60%라는 것을 상기

하면 일본은 EU의 가입조건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일본의 재정상황은 심각한 적자재정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도 거품경제이후

의 경기침체와 앞으로 급속히 진행될 소자녀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이를 해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한 배경이 있었기에 이와 같

은 심각한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재정적자으로 인해 어떠한

부작용 내지 폐해가 있기에 재정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일까. 나아가 일본이 추진하

1) , , 1998년 6월.
2) 1996년도는 실적치이고 1997, 1998년도은 전망치이다. 참고로 일본 경제기획청이 수정하여

계산한 1998년도 경제전망 GDP는 495.4조엔이다. 일본이 1998년도에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

어난 이유는 1997년 4월의 종합경제대책과 1998년 11월에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에서 감세 및

공채발행에 의해 경기침체를 부양하는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3) 일본 대정성에서 발표하고 있는 위의 자료에 의해 1990년, 1994년 및 1998년 주요 선진국의

중앙 및 지방의 재정수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1990 - 0.7 - 3.7 - 1.2 - 2.1 - 1.6 - 11.1 - 4.1

1994 - 5.0 - 3.1 - 6.9 - 2.4 - 5.7 - 9.6 - 5.3

1998 - 14.4 - 1.1 - 1.1 - 2.6 - 3.0 - 3.0 - 1.0

주: 1998년 일본의 재정수지는 3차 보정(추가경정)후의 수치를 사용함. 원표에는 보정(추가경정)

전의 수치로서 - 5.0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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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 재정개혁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재

정개혁 및 세제개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일본의 이러한 일련

의 개혁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여러 가

지 궁금한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 순서로서 일본의 재정개혁 및 세

제개편에 관한 내용이나 정책시사점 등에 관하여는 제2장 이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

기로 하고 여기서는 1990년대 후반의 재정개혁 및 세제개편의 추진배경에 관하여 살

펴보기로 한다.

일본은 1973년의 석유위기(oil shock)에 의한 경기불황과 거품경제 붕괴 이후인

1990년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투자 지출정책 및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면서 일본 정부는 다액의 공채발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그 후에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4). 또한 일본은 석유위

기이후 구미제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사회보장분야의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물가안정과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

도성장에 따른 세수증가와 높은 저축률, 그리고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일본

은 이들 부문의 자금공급에 의해 재정적자를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상승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와 로 인하여 사회보장

비를 비롯한 세출증가요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정부

는 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승 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996년 8월에 발표된 일본재정구조개혁백서 에 의하면,

일본이 재정개혁을 실시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25년에는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를 합한 재정적자규모는 GDP대비 14.7%(누적적자는 153.4%), 경상수지적

자규모는 GDP 대비 14.3%로 쌍둥이 적자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는 미국이 경험한 재정작자의 GDP대비 3%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향후 일본

의 경제 및 재정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4) 물론 1970년대 초반의 재정적자 확대정책은 주로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정책이었으므로 낮은

실업률과 함께 석유위기 이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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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대체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문제

점 또는 폐해가 있기에 일본은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요컨대

재정적자의 누증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폐해 및 부작용 등을 (경제이론적 입장에서)

분명히 할 수 있어야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설득력도 더하게 될 것이다. 재정적자

의 누적적인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일본경제가 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재정제도심의회 에서도 재정적자의 문제점(또는 폐해)으로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자녀세대에 부담을 물려주게 된다는 점과 자녀들이 활

동하는 시대의 활력을 잃게 하여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5).

이제 재정구조개혁백서 또는 대장성6)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을 조달하기 위해 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대간의 불공평 초래, 소비지출의

감소를 가져와 경기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로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이 실추되어 엔 의 하락

을 초래하고, 그 결과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은 커지나 수입인플레이션을 초래해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셋째는 재정적자

의 누증에 따른 무리한 공채비 부담으로 의 및 국내 경제의 이

지연되어 실업률 상승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재정적자 누증은 궁극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민간설비투자를 억제하

는 효과인 소위 구축효과(crow ding- out)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형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7). 어쨌든 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폐해가 있을 것

으로 보고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요

컨대 일본 정부는 재정적자의 누적적인 증가로 인한 이상과 같은 폐해 또는 부작용이

활력 있는 경제 사회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

5) (1996, pp. 40 42).
6) 1998년, 6월.
7) 제5장에서는 일본정부가 지적하는 이와 같은 재정적자누증에 따른 문제점이 과연 타당한 것

인가라는 진단으로부터 일본재정개혁에 관한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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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97년 6월에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시책 이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책정되었고 국무회의(내각회의)에서 이를 받아들

이기에 이르렀다. 그 후 1997년 11월 28일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성립되어 하시모토( )정권에서 추진하던 6대개혁8) 가운데 가장 먼저 성립되어

개혁의 추진력을 더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품경제 이후 계속되어 온 경기침체에 따라 재정개혁의 속도는 미루어지게

되었고, 그 후 이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하시모토( )정권은 감세정책을 포함

하여 1998년 4월 16조엔의 규모에 이르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대

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급기야는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98년

7월의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대패하면서 하시모토 정권이 물러나고 현재의 오부치

(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오부치정권에서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1998년

11월 종합경제대책보다 더 강도 높은 항구감세정책을 포함한 23조 9천억엔 규모의 긴

급경제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긴급경제대책의 발표와 함께 강력한 힘을 갖고 재정개

혁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재정구조개혁법이 동결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1998년

12월 자민당은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항구감세정책 6.3조엔과 정책감세 3조엔을

합한 9.3조엔의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9). 현재는 이처럼 세출삭감을 골자로 하는

재정개혁의 추진보다는 감세정책 및 지출증대정책으로 경기침체의 극복에 총력을 기

울이는 분위기로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요즈음 일본 재정구조개혁의 기조도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경제는 현재까지 계속되어온 재정지출의 확대

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을 언제까지나 추진할 수 없는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것

이다. 왜냐하면 소자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높은 경

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정부는 재정수지의 악화

로 인해 재정파탄에 이르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1998년 11월 긴급경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재정구조개혁의 기조는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록>의

재정수지에 관한 모델에서 밝히고 있듯이 재정적자의 누적적인 증가는 재정의 경직성

8) 6대개혁이란 재정구조개혁,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행정개혁, 사회보장개혁, 교육개혁

을 말한다.
9) 항구감세정책은 세율인하 등 지속적으로 세금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는 정책을 의미하며,

정책감세란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는 정책을 의미한

다. 자세한 것은 제3장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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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이다. 이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것은 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 재정개혁이 아닌 재정구조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제까지와 같은 재정지출의 단순한 가감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문제점과 고령화 소자녀화의 진전과 더불어 재정‘구조’자체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추

진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10).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일본 재정구조개혁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구조개혁에 관해 그 목표와 부문별

개혁내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경기침체와 함께 재정구조개혁이 후퇴하게 되었다

는 것을 1998년 4월의 종합경제대책, 1998년도 세제개정, 그후 1998년 11월의 긴급경

제대책과 동년 12월의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2장과 제3장의

주요대상이 중앙정부차원의 재정 및 세제개혁에 관한 것인데 비해 제4장 지방의 세입

과 세출부문의 개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들 제2장부터 제4장

까지의 중앙 및 지방의 재정 및 세제개혁으로부터 어떠한 정책시사점이나 교훈을 얻

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 <부록>에서는 재정적자가 재정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를 재정수지에 관한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10) 한편 재정구조개혁만이 아닌 앞에서 언급한 6대개혁과제도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개혁

이 되고 있다. 6대개혁과제 중 경제‘구조’개혁, 금융‘시스템’개혁 등과 같이 그 구조성을 강

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이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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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정구조개혁의 목표와 그 내용

현재의 오부치( )수상 이전의 하시모토( ) 을 의장으로 하는 재정제도심

의회 11)에서는 재정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구조개혁의 5원칙까지

세워 놓고 있었다12). 이 5원칙에 따라 1997년 6월 3일에 의

이 책정 발표되었고, 일본정부는 1998년 예산부터 세출 개혁 및 삭감의 구체적인 방

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 재정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2

월 재정구조개혁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재정구조개혁법 이라 칭하기로 한다)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재정구조개혁법 성립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일본 정

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맘모스규모의 경제대책을 내어놓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하

시모토정권당시에 설정된 재정구조개혁의 목표를 그대로 실현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

는 실정이며 1998년 11월 긴급경제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정구조개혁법안을 동결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얼마간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되고 경기침체의 극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정구조

개혁에 대한 수정목표를 명확히 내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정부로서도 지속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인식하

11) 재정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것이 재정구조심의회에 설치된 재정구조개혁특

별부회 이다(부회 의장은 히토쓰바시( ) 교수).
12) 재정구조개혁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구조개혁의 당면목표를 2005년으로 하고, 재

정적자를 GDP의 3% 수준, 적자국채발행을 으로 하는 목표를 2005년까지 가

능한 한 빠른 시기에 달성하도록 한다. 둘째, 금세기 중 3년간, 즉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의 세출개혁 및 삭감에 있어서는 일체의 성역

을 두지 않으며 또한 주요 경비에 대하여 양적인 를 정한다. 셋째, 당면의 1998년

예산에 있어서는 정책적 경비인 을 1997년 대비 마이너스로 한다. 넷째, 공공투자기

본계획 등 모든 에 대하여 대폭적으로 삭감을 실시하고 세출을 수반하는 새로운 장

기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다섯째, 이 50%가 넘지 않도록 하여 재정운영을 실시

한다(한편 이미 1993년 행정개혁심의회 최종 답신에서 일본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을 합한 국민부담률의 상승을 고령화의 정점인 2020년까지 50% 이하로, 그리고 21세기 초반

에는 45% 정도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와 같은 5원칙을 기초로 하는 일본

의 재정구조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목표는 등의 진전으로 인한 재정수

요의 증대가 경제전체의 안정 및 활력의 상실을 초래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을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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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1998년에 대규모의 경제대책을 내어놓으면서도 재정구조개혁의 기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재정구조개혁의 목표를 보면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

다고 할 것이다. 비록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목표가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재정구조개혁의 기조를 파악하는 데는 이하의 재정구조개혁을

살펴보는 것이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1998년 11월의 긴급경제

대책 발표시에도 재정구조개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고 있다. 재정구조개

혁법 성립이후에 나타난 감세정책이나 종합 및 긴급경제대책 등에 관하여는 제3장에

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처 노력으로서 나타난 재정구조개혁

의 목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재정구조개혁의 목표

1. 기본목표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목표는 등의 진전으로

인한 재정수요의 증대가 경제전체의 안정과 활력의 상실을 초래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6년 12월 19일 국무회의(내각회의)에

서는 재정구조개혁의 목표를 재정건전화 목표에 관하여 라는 것으로 정리하여 발표

하고 있다13). 그 내용의 핵심으로서 일본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2005년까지 재정적자

를 GDP 대비 3% 수준까지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것은 GDP에 대한

공적채무잔액의 비율이 상승하지 않은 재정체질을 실현가고자 하는 목표에서 정한 값

이다. 부연하면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라는 기준은 EU에서 통화통합참가의 최저

기준으로서,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GDP 대비 채무잔고의 비중이 상승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정한 값이다. 일본정부로서도 이를 위해 적자(특례)공채의

의존을 탈피함과 동시에 공채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 목표설정 당시에는 1997

년의 OECD의 GDP대비 재정적자 전망치인 6.3%를 고려하여 매년 0.4%씩 재정적자

13)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국중호 이기효편역(1998)을 참조바람.

- 7 -



를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다14).

나아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은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

다. 우선 첫째 단계로는 중앙정부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수익과 부담의 균형을 도모한

다는 관점에서 향후 2 3년 이내에 국채비를 제외한 세출 세입의 균형을 달성하고,

제2단계로서 21세기의 빠른 시점까지 특례공채(적자공채)의 발행을 억제하여 공채의

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마지막단계로서 공채잔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체질을 구축하여 채무잔액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때 ‘공채발행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로 발행하는 공

채 발행액이 이미 발행된 공채의 순상환액과 같아지는 수준을 의미한다.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규모를 감안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세출 신장률이 GDP신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면 가능하다. 일본에서도 이를 감안하

여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출삭감에 있어 성역없는 재검토를 하여 중앙정부의

일반세출 증가율을 명목경제성장률보다도 상당히 낮게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세출억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재정구

조개혁의 목표하에서 추진된 재정구조개혁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

에 우선 각 세출분야별 양적감축 목표와 장기계획에 관한 개혁내용을 제시하기로 한

다15).

2. 각 세출분야에서의 양적감축 목표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는 1997년 6월 3일 재정구조개혁의 추진

시책 을 책정하였다16). 그 주요내용을 법률화하여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 12월 28일 성립하였다. 1998년 4월 재정구조개혁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사

정을 감안하여 재정구조개혁의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 재

검토내용을 포함한 재정구조개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4) 다른 주요선진국은 EU통화통합의 조건으로서 1997년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15) 이하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주로 중앙정부의 재정개혁에 관한 것이다. 지방재정의 세입 세

출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6) 일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대폭적인

재정적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앞의 재정구조개혁 5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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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각 세출분야에서의 양적감축 목표

(세출분야의 단위는 억 , %)

세출분야

(1998년도본예산)
1998년도 예산목표 1999년도 2000년도

사회보장관계비

(148,431; 19.1)
- 당연증가분을 감안해 약 3천억
엔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함.

- 1999년도 증가액은 가능한한 억제
- 2000년도 대략 102/ 10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함.

공공사업비

(89,853; 11.6)
- 93/ 10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
도록 함.

-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문교 및

과학기술진흥비

(63,457; 8.2)

- 문교예산은 전년도 금액을 넘
지 않도록 함.

- 과학기술진흥예산은 105/ 10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함.

- 국립학교 특별회계 편입, 사학조성(경
상비)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 과학기술의 증가액을 가능한한 억제

방위관계비

(49,397; 6.4)
-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ODA예산
(9,803; 1.3)

- 전년도 10% 감액된 액수를 상
회하지 않도록 함.

- 각 연도마다 현 수준의 인하를 도모하
여 감축과 효율화를 기함.

주요식량관계비

(2,691; 0.3)
-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에너지 대책비

(6,682; 0.9)
-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중소기업대책

(1,858; 0.2)
-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지방재정계획

일반세출
-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 - 2005년까지 억제

주: 1) 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인건비의 경우도 총액을 가능한 한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일본의 중앙정부의 세출은 국채비, 지방교부세, 일반세출, 및 산업투자특별회계 등의
전입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위의 양적 목표는 일반세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자료: , , 1998.

1998년 예산은 재정구조개혁법 성립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서 <표 2- 1>에서 보듯

이 세출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이 반영되어 있다. 1998년 세출구조에 대해서는 제2절에

서 다루기로 한다. 또한 1998년도 예산을 감안하면서 각분야별 개혁의 기본방향과 그

내용에 관하여는 제3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재정구조개혁의 목표에는 공공투자 기본계획 등 모든 에 대한 을 대폭

적으로 감축하고 세출증가를 수반하는 새로운 장기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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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개혁목표에 관하여 인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2- 2>와 같다. <표 2- 2>에 열거한 항목 이외에도 각 세출항목에 대하여 재정구

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시책을 내놓고 있다.

<표 2- 2> 장기계획에 관한 개혁내용

개 혁 내 용

공공투자 기본계획

- 공공투자 기본계획 기간(당초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을 3년간

연장하여 공공투자총액을 600조엔에서 470조엔 정도로 실질적

인 축소 도모

공공사업관계 장기계획

- 주택: 공공부문이 관여해야 할 범위를 재검토, 앞으로의 주택정

책을 반영하는 방향에 대해 재검토

- 도로정비 급경사지 붕괴대책: 공공투자기본계획의 실질적인 감

축에 유의하면서 적정한 개정계획 책정

- 그 외의 장기계획 : 계획기간을 연장(10년간의 계획인 토지개량

은 4년 연장, 그 밖의 장기계획은 각각 2년)하여 투자규모의 실

질적인 감축 도모

제6차 공립의무교육 대상학

교의 교직원정수 개선 계획

제5차 공립학교 학편제 교

직원배치 개선계획

- 집중개혁기간 동안 그 실시를 억제하고, 1998년까지로 되어 있

는 계획기간을 2년 연장

- 퇴직자수를 상회하는 정원감소가 발생하는 도부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강구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 1998년부터 3년간은 방위관계비수준을 억제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물건비 총액(약 9조 2,000억엔)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소요 경비에서 감축.

정부개발원조 (ODA) - 양적 목표를 가져오는 새로운 중기계획의 책정은 하지 않기로 함

UR 대책

- 농업 농촌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대책기간을 2년간 연장

- 총사업비 6조 100억엔의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

적검증을 토대로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

의 확립 및 지역특성의 활용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재검토

- 농업 농촌정비사업과 기타사업과의 사업비 비율을 5:5로 함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시에 있어서는 원자력, 우주개발, 방위관

계비등을 억제하면서 위기적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취급하고 재정구조개혁예산과 적합성이 있도록 함

주: 여기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각 세출항목에 대하여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

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 , 1998.

, 21 6 , 199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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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정개혁대상의 정부범위와 세출구조

1. 재정구조개혁에 관련된 정부의 범위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에 나타난 특징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개혁내용이 세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17). 따라서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을 보다 깊이 이해하

기 위해서는 재정구조개혁에 관련된 정부의 범위와 세출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정부의 범위라 하는 경우에

어디까지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규모가 다르게 된다. 재정구조개혁에서 나타

나고 있는 것은 협의의 정부라 할 수 있는 중앙정부,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가 주요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정부의 범위를 구분하는 경우 [그림 2-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그림 2- 1] 일본정부의 범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 업 단

기 타

보통회계

사업회계

공 사

중 앙

지 방

일반정부1)

공적기업2)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 업 단

기 타

특별회계 보통회계

공제조합 등

기 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기 금

보통회계

사업회계

기 타

공단 공고 특수은행 영단( )

주: 1) 정부 및 정부대행적인 성격이 강한 기관 등을 포함. 2) 독립운영주체로 되어 있는 기관.
* 각각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기관 등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아래자료를 참조바람.

자료: , , , 1998.

17) 재정구조개혁의 평가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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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가장 넓은 광의의 정부는 일반정부와 공

적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때 중앙정부는 다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단, 기타로 나뉘어진다.

여기서 일반정부라고 함은 정부서비스생산자 로서 보통의 산업활동으로는 공급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무상 또는 생산비용을 밑도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주체를

의미한다18). 또 공적기업이라 함은 공적으로 소유, 지배되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공

적기업에는 법인격을 갖는 공적법인기업만이 아니고 조폐나 우편사업이라고 하는 국

가의 특별회계나 지방의 사업회계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재정구조개혁에 관련되어 그 주요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정부 가운데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를 가리키게 된다.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 특히 일반회계 가 주요 대상이

되어 있다19). 일반회계에는 후술하듯이 공공지출 등의 일반세출, 국채비, 지방교부세

교부금이 포함된다. 이제 1998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중심으로 세출구조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하자.

2.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구조

여기서는 일본의 재정구조개혁과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예산과정 등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20). 그 다루는 범위도 세출구

조에 집중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98년도 일

반회계예산의 내역을 보이고 있는 것이 <표 2- 3>이다.

18) 한편 일반정부내의 지방정부는 보통회계, 사업회계, 기타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금

은 특별회계 사업회계, 공제조합 등 기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음으로 공적기업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데 중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단 공고 특수은행 영단,

사업단, 기타로, 그리고 지방은 보통회계, 사업회계, 공사로 나뉘어진다([그림 2- 1] 참조).
19) 그러나 재정개혁내용의 모두가 일반회계에 국한되어 추진된 것은 아니며 중앙정부 특별회

계나 공적기업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개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오랜 기간

동안 현안이 되었던 국철청산사업단(중앙의 공적기업에 속함)의 국철장기채무 및 중앙정부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임야 누적채무에 대해서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처리책을 마련하

고 있다( (1998, p.129)).
20) 이에 관해서는 (199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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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3>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역

(단위: 억엔, %)

1998년도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신장률

금 액 구성비

일반세출

사회보장관계비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은급관계비

방위관계비

공공사업관계비

경제협력비

(ODA)

중소기업대책비

에너지대책비

주요식량관계비

산업투자특별회계 전입 등

기타경비

예비비

국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

445,362

148,431

63,457

15,310

49,397

89,853

9,803

10,473

1,858

6,682

2,691

1,595

52,785

3,500

172,628

158,702

57.4

19.1

8.2

2.0

6.4

11.6

1.3

0.2

0.9

0.3

0.2

6.8

0.4

22.2

20.4

5,705

2,929

21

- 663

- 78

- 7,594

- 1,109

- 1,214

- 7

- 178

- 1

- 120

1,094

0

46,052

3,892

- 1.3

2.0

0.0

- 4.1

- 0.2

- 7.8

- 10.2

- 10.4

- 0.4

- 2.6

- 0.1

- 7.0

2.1

0.0

2.7

2.5

일반회계세출총액 776,692 100.0 2,792 0.4

주: 일반회계세출 에는 1997년도에 산업투자특별회계로의 전입 등으로 정리되고 있던

금액(1997년도 1.3조엔)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1. , , , 1997.

2. , , , 1998

<표 2-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세출구조는 크게 나누어 일반세출, 국

채비,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구성되는데 1998년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7.4%, 22.2%, 20.4%로 되어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일반세출가운데는 사회보장관계

비와 공공사업관계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 두 항목은 재정개

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전자인 사회보장관계비는 고령화 소자녀화의 진전과 함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항목이며, 후자인 공공사업관계비는 바로 경기부양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항목이다. 일본은 고령화의 진전으로 이 사회보장관계비의 자연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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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관계비도 배분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

다. 이 두 가지와 관련된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은 석유위기 이후 공채발행을 계

속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표 2- 3>에서 보듯이 국채비용이 일반회계 세출

의 22.2%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많은 지출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세출

구조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국채비용의 부담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는 점이

다. 재정구조개혁은 바로 이 국채비용을 낮추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1998년의 예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편성되고 있다.

1998년 예산에서는 재정구조개혁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서 정해진 각 세출분야에서

의 개혁의 기본방침, 주요경비의 양적인 감축목표에 따라 세출의 전반분야에 있어서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21). <표 2- 3>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반세출은 전체적

으로 1997년 45조1천억엔에서 1998년 44조5천억엔에서 전년대비 - 1.3%의 감액예산을

편성하고 있다22). 항목별로 보면 전년도(1997)에 비해 문교 및 과학기술진흥비가 약간

증가되고 사회보장관계비가 2.0%를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출항목이 감액되

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ODA예산에서 10.4%, 공공사업관계비에서

7.8%, 방위관계비에서 0.3%를 감축하여 재정구조개혁에서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예

산을 편성하고 있다23).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이 주로 세출분야에 집중되어 세입과의 연계를 등한시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세입면의 개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표 2- 4>참조).

21) 이렇게 세출의 전반분야에 걸쳐 세출삭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1998, p.128)은 1998

년의 예산이 재정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성역없는 철저한 재검토’를 하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22) 여기에는 산업투자특별회계로의 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항목은 1997년에는 일반세출

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류하고 있다.
23)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후 종합경제대책과 긴급경제대책으로 인하여 그대로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

침체로 인하여 1997년에 강력히 추진되었던 재정구조개혁법안 성립이후의 전개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재정구조개혁으로 나타난 예산 등에의 반영내용을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살펴

볼 수 있고 아울러 그 이후의 정책변화와 대비하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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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 일반회계 세입의 개요

(단위: 억엔, %)

1997년도 예산액 1998년도 예산액

전년도대비

증감액
신장률

전년도대비

증감액
신장률

1. 조세 및 인지수입

2. 기타수입

3. 공채금

건설공채

특례공채

578,020

28,810

167,070

92,370

74,700

64,570

1,501

- 43,220

2,060

- 45,280

12.6

5.5

- 20.6

2.3

- 37.7

585,220

35,902

155,570

84,270

71,300

7,200

7,092

- 11,500

- 8,100

- 3,400

1.2

24.6

- 6.9

- 8.8

- 4.6

계 773,900 22,851 3.0 776,692 2,792 0.4

자료: , , , 1998.

왜냐하면 재정건전화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재정수지 정의는 세입-세출 이

므로 세입을 무시하고 세출만의 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록>

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세입과 재정지출의 증가율, 그리고 이자율 등이 재정수지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또한 세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지하듯이 조세 및

인지수입, 세외수입, 공채수입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정구조개혁의 추진과 함께 세제

의 경우 법인세제, 금융관련세제, 토지 주택세제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1998년분 소득세에 대하여 특별감세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채발행예

정액은 <표 2- 4>에서 보듯이 1997년 당초에 예정한 것보다 6.9%(금액으로는 1조

1,500억엔)를 감액하여 15조5,570억엔을 계상하고 있다. 감액의 내용은 건설공채에서

8,100억엔, 특례공채에서 3,400억엔을 목표로 하고 있다24). 1998년 예산은 재정구조개

혁법이 성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실현하게 된 예산이므로 이처럼 거품경제붕괴 이후

경기침체상황이 이어진 가운데에서도 재정개혁의 의도가 반영되어 나타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세출분야별 개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4) 이러한 특별감세나 공채발행에 대한 것도 그 후 경제대책의 실시와 함께 항구(영구)감세정

책이나 공채발행의 증액을 하는 것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제3장 참조. 또한 국

철장기채무나 국유임야누적채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배특별세를 창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1998,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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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세출분야별 개혁내용25)

1. 사회보장

고령화의 진전이 있게 되면 사회보장 관계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사회보장

분야개혁의 기본방향은 이러한 당연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그 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비용의 신장률을 고령자수의 증가에 의한 부득

이한 영향분(전체의 2% 정도 이하)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1998년도 예산에서는

이를 감안해 전년도 대비 2.0%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사회보장 관련부문의 주요 개

혁 내용은 <표 2- 5>와 같다.

<표 2- 5> 사회보장 관련부문의 개혁내용

개 혁 내 용

의료

- 국민소득의 증가율 범위내로 국민의료비의 신장률을 억제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의료제공체제
및 의료보험제도 양면에 걸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종합적 단계적으로 추진

o 현행 약값 기준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o 진료수가의 진료총액 지불방식과 정액 지불방식과의 최선의 조합
o 노인보건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o 대학의학부 정원 축소 및 의사국가시험 합격자수 억제
o 지역차를 고려한 전체적인 병상수의 축소, 의료기관의 기능분담과 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구
축

o 국민건강보험, 정부관장건강보험, 조합건강보험 등 보험자기능의 강화 및 제도운영의 안정
성 재검토

o 고령자 등을 배려하나 급부와 부담 공평 등의 관점에서 환자의 정률부담을 최대한 실현
o 저소득자의 입장을 고려하나 요양환자와 입원환자와의 공평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와 연

계하여 환자부담을 재검토

o 국립 병원 요양소의 폐지 및 민간으로 이양 추진

연금

재정

- 장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o 고소득자에 대한 급부, 시설 입소자에 대한 급부, 슬라이드방식의 변경 및 재직노령연금 등
을 검토하고 지급 개시 연령, 급부 수준 등을 조정

o 현행의 단계적 보험료율을 재검토: 세대간 세대내의 부담을 공평화한다는 관점에서 총보수
제의 도입과 이에 맞는 보험료율 개정

- 기초 연금의 국고부담률 인상은 재정재건 목표 달성 이후로 연기
- 고용유동화 등에 대응하여 자조노력을 촉진하도록 기업 개인연금제도 정비

복지

- 보험 법안의 성립 추진

o 각종 규제완화, 서비스 내용의 정보공개 및 복지서비스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 추진
o 시설 정비비, 운영비보조 재검토

고용

보험

제도

- 고연령 구직자의 급부 폐지 등 고용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o 자기책임원칙하에 실업급부에 관계되는 국고부담을 재검토하여 1998년부터 실시
o 취직자용 주택이나 고용복지 시설의 신설은 불허용

기타
- 사회보험 사무 비용의 절감과 합리화
- 일정 수입 이상의 고령자 등에 대한 연금, 의료 급부의 재검토

자료: (1996), (1997), (1998)으로부터 작성.

25) 세출분야별 개혁 내용은 (1996), (1997), Cabinet Decision(1997), Ministry of

Finance(1997), 국중호(1997), (1997), (1998), (해당일자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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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투자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공공투자예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다.

와 에 따른 부담을 후세대에 남기지 않기 위해, 재원확보를 전제로 21

세기 초까지 사회자본의 대부분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투자의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표 2- 3>에서 보듯이 1998년 예산에서는 1997년 대비 7.8%감액된 8조

9,853억엔을 계상하고 있다. 그 배분에 있어서도 경제구조개혁관련의 사회자본(고규격

간선 도로 등 거점 공항, 중추 중핵 항만, 시가지 정비 등)에 대하여 물류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상대적으로 정비가 지체되고 있는 분야 및

지역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국토의 균형된 발전 및 정비 수준의 지역간 격차를 시정

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과 관계가 깊은 생활관련 사회자본정비사업을 착실히 실시하

며, 중앙의 보조 대상을 축소한다. 국가조성사업은 광역적인 사업, 최저한의 국가사업

(National Minimum)확보에 필요 불가결한 사업, 국가의 투자계획(National Project)에

관련되는 사업 등으로 한정하여 국가와 지방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증진하도록 한다.

수치목표로서 공공투자 기본계획의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600조엔 규모를 10년간

470조엔 정도로 투자 규모의 실질적인 축소를 꾀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표 2- 2> 참조). 공공사업 관계 장기계획의 경우, 계획책정 이후 사정이 많이 변화한

주택에 대해 그 여건변화나 재정구조개혁의 취지에 입각하여 공적부문의 관여정도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공사의 건설코스트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의 적극적인 활

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한다.

3. 문교 및 과학진흥

문교예산에서는 고등교육, 학술연구 등 정책의 충실화를 기하여 재정자금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재검토해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으

로 되어 있다. 동시에 아동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합리화, 수익자 부담원칙 및 비용

부담 등의 관점에서 의무교육, 국립학교, 사학조성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

반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억제한다.

첫째, 퇴직자수를 웃도는 정원감소가 발생하는 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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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한다. 둘째, 국립학교 조직에 대해 재검토하는 동시에 수업료 조정, 대학사무조직

의 일원화, 정원 삭감 등으로 국립학교 특별회계편입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

셋째, 아동 학생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사학조성에 있어서도 경상비 조성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하고 조성 총액을 엄격히 통제한다. 한편 특색 있는 교육 연구 프로

젝트 조성에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과학기술예산은 최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나 투자분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연구업적평가와 대형프로젝트의

재검토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유효하게 활용해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과학

기술 예산에 관한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핵융합 우주개발 등의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집중개혁기간동안 국제

열핵융합 실험로(IT ER) 계획을 국내에 유치하지 않는 등 신규 프로젝트를 착수하지

않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고속 증식로 몬쥬 등 문제가 있는 것은 전면

적으로 재검토한다. 둘째, 국립시험연구기관, 특수법인 등 국가의 연구기관센터

(National Center)로서 정비되어야 하는 기관 이외에는 집중개혁기간 중에 통폐합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 연구기관 제도의 중복 배제, 중점화 효율화 등을 통해 예산을 감

축한다. 셋째, 외부평가의 실시, 평가결과의 공표 등을 통해 연구자금 배분의 중점화

효율화를 추진한다. 넷째, 집중개혁기간 동안 과학기술진흥비도 다른 경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증가액을 대폭 억제한다. 특히, 1998년도 과학기술진흥예산은 1997년도 예산

에 105/ 100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방위

방위비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기본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경제 재정사

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정원수 삭감을 착실히 실시해 가면서 합리화, 효율화의 관점에서 인원의 삭감

에 노력하여 인건비의 증가를 억제해 간다. 또한 예산의 경직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26)등에 대해서도 그 필요도, 우선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억제하

26) 방위관련 장비품에 있어 직접 전투력의 발휘에 연결되는 장비품(전차, 호위함, 전투기 등)

등을 정면장비라 하고, 정면장비 구입에 드는 비용을 정면경비, 정면장비 이외의 것에 지출

되는 경비를 후방경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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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효율적인 조달보급태세의 정비에 노력하며 조달가격의 억제를 도모해 가도록 한

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총액 25조 1,500억엔)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방위관계비 수

준을 억제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물건비 총액(약 9조 2천억엔)의 1할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요 경비에서 감축하도록 한다.

또한 집중개혁기간 동안 방위관계비에 관해서는 전년도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데

특히, 인건 양식비, 세출화 경비, 일반 물건비 등 온갖 경비를 절감하여 1998년도 방

위관계비를 1997년도 이하 수준으로 억제한다. 이와 동시에 장비품의 조달 보급 체제

를 합리화 효율화하고 조달 가격을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5. ODA (정부개발원조 )

재정이 위기 상황에 있음을 고려하여 ODA(정부개발원조)를 양으로부터 질로 전환

함으로써 집중개혁기간 동안 ODA 예산을 각 연도수준 이하로 감액한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원조액의 감축을 도모하고 원조전체가 증가하지 않는 소위 ‘원조피로’를 보

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ODA 확대는 국제적으로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다. 일본의

재정사정 및 경제상황은 이러한 ‘원조피로’를 보이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오히려 심각

한 상태이다. ODA 예산에 대해서는 국내 재정수요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를 실시하고 그 억제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적 목표를 수반하는 새

로운 중기목표를 책정하지 않으며 피원조국민으로부터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평가시스템의 확립, NGO 등 민간과의 연계 추진, 정보공개의 철저 등을 도모

한다. 199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대비 10% 감액된 액수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다.

6. 주요식량관계비

일본 농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대응을 강요

받고 있다. 강력한 농업의 확립을 위하여는 육성해야 하는 경영체의 실현을 위해 시

책을 집중화 중점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가운데 보조에서 융자로, 또는 가격정책

에서 구조정책으로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합의 관련 대책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의 집행이 진정으로 일본 농업의 경쟁력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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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집행사정을 포함하여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 관련 예산에 관한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 <표 2- 6>와 같다.

<표 2- 6> 농림수산부문의 주요 개혁내용

개 혁 내 용

UR농업합
의관련

대책

o 농업 농촌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대책기간 2년 연장
o 총사업비 6조 100억엔의 전체사업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실적 검증을 토대로
새로운 국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 확립

o 농업 농촌 정비사업과 기타사업의 사업비 비율을 5:5로 함

주요식량

관계비

o 식량법 취지에 입각하여 쌀에 대해 정부비축수준의 조기 적정화 추진
o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을 적정하게 설정
o 자주 유통미 조성 등을 시장원리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
o 학교 급식용 미곡값 인하를 폐지하는 방향에서 재검토
o 집중개혁기간 동안 주요 식량 관계비를 전년도 수준 이하로 함

국유임야

o 삼림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발휘에 유의하면서 경영 및 조직 등의 근본
적인 개혁 실시

o 삼림정비를 위한 재정조치, 누적채무처리 방안, 삼림의 수익에 대응한 비용 부
담 등에 대해 폭넓게 검토

기 타 o 농림수산 관계 보조금, 협동농업보급사업 교부금 등의 전반적 재검토

자료: (1996), (1997), (1998)으로부터 작성.

7. 에너지 대책비

에너지대책비의 경우 석유비축비용의 절감 및 합리화를 추진하고 석유자원개발이나

신에너지 개발등에 대해 채택기준을 엄격화하며, 사업의 성공도에 따라 계획을 재검

토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에너지 예산에

관한 주요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대책비도 집중개혁기간 동안 전년도와 동일 금액으로 책정하여 일반

세출을 1997년도 대비 마이너스로 하여 과감히 억제한다. 둘쨰, 신에너지 에너지 대

책27)을 비롯한 중 장기적인 안정적인 시책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석탄 및 석유 에너

지 수급구조 고도화대책 특별회계의 세출 전반을 재평가하고 계상액을 압축한다. 셋

27) 에너지대책 이라고 함은 에너지 절약을 가져오도록 하는 대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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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동력로 핵연료 개발사업단의 조직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업무의 재검토와

경비의 감축을 도모한다. 넷째, 전원개발촉진대책 특별회계에 대해 세출 전반을 재평

가하고 전원입지대책, 전원다양화 대책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전원입지에 대한

정보공개, 환경평가 등 재정 이외의 시책도 중요시한다.

8. 중소기업 대책

중소기업대책은 이전에는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의 안정, 강화대책이 주로 고려되어

왔다. 경제사회의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한층 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성역없는 세출의 개혁과

감축을 위해 집중개혁기간 동안 중소기업대책비도 전년도수준이하로 억제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대책 예산에 있어서도 보조금 전체에 대해 재평가하고, 중소기업의 활

력이나 지방의 역할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상공회연합회의 인건비보조 등 세

출 전반을 재검토한다.

9. 운수 및 청산사업단 채무

운수의 경우 심각한 재정사정하에서 전체적인 정합성을 가진 합리적인 종합교통체

계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운수사업자의 체질개선, 합리화노력을 정

책적으로 도모 한다. 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익자부담에 입각하여 각 정책

마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 중앙과 지방의 비용분담에 의해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의 절감을 도모해 간다.

국철청산사업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떠한 국민부담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 시급히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한다. 채무잔액이 28조

엔에 이르는 채무문제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처리방안은 자주 재원에 의한 채무상환, 재투자금의 조기 상환 내

지는 금리 감면, 상속세 경감 등의 특전이 부여된 무이자국채의 발행, 세출 전반에 대

한 재검토, 교통기관 이용자 전체의 부담, JR에 의한 부담, 철도이용세 등의 형태에

의한 JR 이용자의 부담, 휘발류세 등 도로재원의 활용, 사업단 채무를 일반회계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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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증세에 의한 국민 부담 등이다.

10. 정비 신간선

정비신간선에 대해 정부 및 여당 검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

다. 첫째, 수지 채산성의 예상하에 JR의 임대료 등의 부담, 병행 재래선의 경영 분리

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동의, JR의 동의 제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둘째, 수

지채산성의 시산방법 및 기초데이터, 관계지방자치단체, JR의 의견 등을 적절히 개진

하도록 한다. 셋째, 신규 착공구간의 착공은 집중개혁기간을 설정하여 재정구조개혁의

추진에 모순되지 않도록 한다.

11. 지방재정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지방행정 재정의 슬림화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철저한 세출의 억제를 도모해 간다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28).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촉진하고 지방의 자주성 자립성의 확립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재원은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살펴 준다고 하는 이제까

지의 의존지향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나간다.

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추진

중앙 지방 쌍방의 세출억제와 관련되는 시책을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 나간다. 지방의 재정재건화를 위한 목표기간 동안 교부세 특별회계 차입금이나

재원 대책 채무 등을 감축하여 2005년까지 중앙 및 지방의 GDP 대비 재정적자규모가

3% 이하 수준을 달성하도록 한다. 또한 교부세 특별회계 차입금, 재원대책채무 등을

비롯한 다액의 채무 잔액을 조속히 감축하며 지방채 발행규모도 제한한다.

나. 지방재정계획의 책정

28) 보다 자세한 지방의 세입 세출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제4장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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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독시책의 제한 등을 통해 지방일반세출의 신장률을 중앙과 동일한 기조하에

서 명목성장률 이하로 조정하고 1998년도 지방재정계획에서 지방 세출을 중앙정부와

같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로 제한한다. 투자적 경비와 관련된 단독사업도 전년도 대

비 마이너스로 세출을 억제한다.

다. 지방교부세의 산정이나 지방채의 배분

지방단독사업비를 억제하여 지방교부세의 산정, 지방채의 배분 등에 있어서 각 지

방공공단체의 세출 억제를 촉진하고 지방교부세제도, 지방채제도, 그리고 각 지방 공

공단체 등의 독자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재검토한다.

라. 지방의 재정 건전화

지방자치 지방분권 추진에 유의하면서 각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봉급 정원의 적정화

지방의 사무 및 사업의 재검토, 민간위탁, 외곽단체의 정리 축소, 공공사업의 코스트

감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집중개혁기간 동안 지방공공단체의 행정체제 강화 및 시정

촌의 통합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한다.

12. 보조금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행정수요의 변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보조금 등을 항상 재검토 해나갈 필요가 있다. 보조

금이 주어지는 사무 사업의 폐지 감축, 채택기준의 인상, 보조대상의 중점화, 수익자

부담의 적정화, 융자조치로의 전환 등을 통한 정리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

가 있다.

수도기능이전이나 일반적으로 많은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국제스포츠행사 또는 이벤

트가 각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검토할 때는 국민의 합의형성 상황,

극히 심각한 재정사정을 비롯한 사회경제정세를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개혁방향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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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보조금의 정리 및 합리화이다. 보조금(부담금, 교부금, 보급금, 위탁비 등을 포

함)에 대해 성역 없는 재검토를 하고, 각 부처가 소관하는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

보를 위해 보조목적, 대상 등 각 보조금의 실정에 따라 교부결정 개요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둘째, 특수법인 인가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그 사업의 사회적 의의가 낮아지

고 있는 것은 폐지하는 등 개별적으로 해당법인의 사업을 철저히 재평가하여 삭감

합리화한다.

셋째,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의 개혁이다. 법률에 의거한 공익법인을 비롯한 민

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은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기존 시책이나 사업 그 자체를 재

평가하여 삭감 합리화하고, 기타 보조금에 관해서는 집중개혁기간 동안 매년도 각부

처마다 1할을 삭감하도록 한다. 특히, 공익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

서는 법인의 역할, 사업운영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것에만 한정적으

로 지원한다.

넷째,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개혁이다. 제도적 보조금(가칭)의 삭감 합리화

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정을 포함하여 기존 시책이나 사업을 재검토하

고 보조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한다. 제도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의

통치 안전 및 대외관계의 처리 등 오로지 국가의 이해에 관한 것(국정 선거집행경비,

외국인 등록사무위탁비 등),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생활보

호비 부담금, 의무교육비 국고 부담금 등), 재해구조 복구에 관계되는 것(재해구조비

부담금 등), 제도개정을 포함하여 별도, 종합적인 수정이 행해지는 것(공공사업 관계

비 등) 등이다. 한편, 기타보조금에 대해서는 집중개혁기간 동안 매년도에 각 부처마

다 1할씩 삭감하도록 한다.

다섯째, 신규 보조금의 억제 등이다. 행정수요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규 보조

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수 및 금액의 양면에서 처음단계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다. 신규 보조금은 5년 이내의 만기를 설정하고, 만기시에는 원칙적으로 연장을 인정

하지 않는다.

여섯째, 소액 보조금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조효과와 코스트를 비교하여

보조금마다 채택 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이지 않은 보조금은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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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원 인건비

우선, 국가의 사무 사업 재평가에 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원삭감계획을 재검토

한다. 특히 1998년도에 각 부처 모두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정원삭감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의 대상조치인 인사원 권고제도를

유지 존중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마지막으로 , 국회의원의 세비책정사항에 대해서는 양원 의장하에 두고,

현재의 재정사정에 비추어 조속히 검토한다.

14. 기타

오끼나와 진흥 및 SACO(오끼나와 미군기지에 관한 미특별행동위원회) 관련 사업은

착실히 실시하는 반면 수도기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경위 및 재정구조개혁의

모든 분야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산 이외의 경비에 관해서도 집중개혁기간 동안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국가가 실시하는 시설정비사업에 있어 신관저의

정비 등 시설규모가 대규모인 경우에는 집중개혁기간 동안 새로운 착공을 제한하고

소요재원을 재평가하여 엄격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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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세제개편의 추진과 그 내용

제1절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앞에서는 세출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재정구조개혁의 목표와 그 내용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제는 세입측면 그 중에서도 조세제도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특기 해야 할 것은 최근의 세제개편이 재정구조개혁과 함께 어울려 본

격적인 개혁이 된 것이 아니고 재정구조개혁과는 반대의 기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29). 제2장에서 보듯이 재정구조개혁의 기조는 세출삭감을 통한 재정건전

화의 달성이다. 그러나 부록의 재정수지에 관한 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재정건전

화의 달성을 위해서는 제출삭감만으로는 부족하며 세입의 증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세제개편의 핵심은 주로 감세정책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감세정책을 통한 민간수요(소비)의 증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

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감세정책은 제2절 이후에서 다루고 있듯이 주로 경기대

책과 한 묶음으로 되어 나타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 행해진 세제개편 또는 개혁을 망라하여 다루는 것은 일본의 를 다

루는 연구에 맡기기로 하고30), 여기서는 최근의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현재의 오부치( )정권에서는 감세정책에 따라

가처분소득의 증가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감세정책31)의 실시가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되어있다. 우선 감세정책의 대두배경 및 그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

기로 하자.

일본은 거품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에 들어 계속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급기야

는 1998년 4월 경기부양을 위한 총액 16조엔에 이르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기에 이

르렀다. 그러나 종합경제대책에는 합계 4조엔규모의 특별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고

29) 1990년대 후반 세제면에서의 주된 변화는 ‘(항구)감세정책’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으므로 전

반적인 개편을 의미하는 ‘개혁’이라는 용어보다는 그 정도가 덜한 ‘개편’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30) 일본의 를 망라적으로 다룬 연구로서는 예컨대 (1991), (1989) 등의

연구가 있다.
31) 일본에서는 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영구감세, 항구감세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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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감세에 관한 것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그 동안 일본정부(대장성)가 소

득세의 항구감세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극히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에 서 있었음을

의미한다32). 그 근거로 대장성은 감세의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하게된다면 미래의 부

담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는 변화가 없다는 , 또는 항구감세를 하게 되면

장래의 증세나 사회보장부담의 증대를 우려하여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사

고방식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1> 에서 보듯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공채의존도가 계속하여 증가하여 왔

음에도 적자재정의 운용에 비하여 일본은 경제는 계속하여 침체국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적자재정에 의한 공공투자의 지출이 내수 즉 민간의 소비를 진작시

키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된다. <표 3- 1>을 보면 GDP의 증가율이나 민간소비의 증가

율이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4, 1995년에는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표 3- 1> 일본의 공채의존도, 사회보장관계비, GDP 및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단위: %)

1992 1993 1994 1995 1996

공채의존도 10.1 11.2 18.7 17.7 28.8

국채비용 22.8 21.3 19.6 18.6 21.8

사회보장관계비 17.6 18.2 18.4 19.6 19.0

GDP 증가율 1.9 1.0 0.5 2.0 2.5

개인소비지출증가율 2.1 0.7 - 0.6 - 1.0 0.6

주: 공채의존도, 국채비용, 사회보장관계비는 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 9 (1997) , 1997.

, , 9 (1997) , 1997.

, , 1997.

, , 1997.

32) 이때 특별감세라함은 감세를 행함에 있어 지속성을 갖지 않고 특정시기에 일정액 또는 일

정율의 세금을 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항구감세 또는 영구감세정책이라함은 감

세를 하는 것이 특정시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감해주는 효과가 있는 정책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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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주요 세출항목은 국채비용과 사회보장비용이며 <

표 3- 1>에서도 이 두 항목을 합하면 일반회계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이 이들 항목이 재정의 경직성을 높이고 있는

주된 항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의 경직적인 측면과 공공투자사업의 수익성

이 약화와 함께 경기부양책을 에 의한 내수부양으로 옮겨가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발표된 것이 1998년 4월의 종합경제대책과 동년 11월의

긴급경제대책 등 일련의 경제대책이다.

대장성이외의 학자, 연구자 및 언론의 견해 중에는 종합경제대책과 관련하여 1998

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감세관련법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특별감세의 추가로는 본격

적인 경기회복의 효과가 어렵다고 보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항구감세가 불가결하다

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시되었다. 경기부양정책의 실패가 원인이 되어 1998년 7월12

일 참의원선거에서 대패한 하시모토( )정권이 물러나면서, 항구감세정책 실시에 대

한 요구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와 함께 하시모토정권의 뒤를 이은 오

부치( )정권에서는 항구감세를 실시한다고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1999년 본격적으

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항구감세정책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실제로 나

타난 것은 1998년 11월 16일 발표된 긴급경제대책에 있어서이다.

최근 항구감세정책이 부상하게 된 이유를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경제대

책과 1998년 세제개정에 나타난 감세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제2절과 제3절에서는 각각 종합경제대책에 나타난 감세정책과 1998년

세제개정을 다루기로 한다. 제2절과 제3절의 논의에 기초하여 제4절에서는 감세정책

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수단이 된 배경, 항구감세정책의 부각 및 그 근거에

관해 논의한다. 제5절에서는 긴급경제대책과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 나타난 감세정

책을 보기로 한다. 감세정책에 관련된 정책시사점은 제5장에서 언급한다.

제2절 종합경제대책에 나타난 감세정책

우선 1998년 4월에 취해진 종합경제대책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

자. 일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소득과세 위주의 조세체계로 되

어 있으며, 이러한 조세체계는 1973년 석유위기 이전까지는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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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조세수입의 탄력성을 유지해 왔다33). 이로 인해 소득과세의 감세정책을

꾸준히 실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세수입은 계속적인 증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석유위기 이후 일본은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보장비증대를 보전하기 위

하여 대량의 공채발행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표 3- 2>에는 일본의 조세부담률, 국민

부담률, 그리고 국내총생산대비 채무잔액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2> 일본의 조세 국민부담률 및 채무잔액비율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조세부담률 18.9 18.3 22.2 24.2 27.8 23.3 23.0

국민부담률 24.3 25.7 31.3 34.4 39.2 36.6 36.2

채 무 잔 액 의

GDP대비비율
12.2 29.6 53.8 70.2 70.6 81.3 88.8

주: 1.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임.

2.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국민소득대비비율임.

3. 채무잔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합한 것임.

자료: , , 1998. 5.

, , , 1997.

<표 3- 2>로부터 알 수 있듯이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의 증가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합한 채

무잔액은 훨씬 더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70년에 채무잔액의 GDP

대비비율이 12.2%에 불과하던 것이 1980년에 53.8%, 1985년에 70.2%로 상승하고 있

으며, 1996년에는 그 비율이 거의 90%에 이르고 있다34).

그 후 1980년대 후반의 거품경제의 발생 및 붕괴에 따라 일본은 불량채권의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구조조정의 지연과 더불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

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1998년 4월 24일 경기부양을 위해 총액 16조엔에

33)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의 조세정책의 효과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1980)을 들 수

있다.
34) 제2장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면서 그 폐해를 방지하고 앞으로 본격

적으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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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감세정책, 사회자본정비 등을 그

수단으로 하는 종합경제대책의 목표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4월 24일 발표된 종합경제대책의 16조엔의 사업비 내역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표 3- 3> 종합경제대책의 사업비 내역

대책내용 사업비(조엔)

1. 감세 등 특별감세

정책감세 복지급부금 등

4

0.6

2. 사회자본정비 일반 공공사업 시설비 등

재해

지방단독사업

6.01)

0.2

1.5

소 계 12조엔 정도

3. 기 타 토지대책

중소기업대책

고용대책

2.3

2.0

0.05

계 16조엔 이상

주: 1) 일반 공공사업과 지방단독사업에 대하여는 5%정도의 용지비를 포함함.

자료: (1998), .

<표 3- 3>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대책 수단으로 세제조치, 재정조치 및 부동산의

유동화 등을 주요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이때, 16조엔이라는 규모는 1998년 예산규모가

78조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대비 20%에 이르는 규모이다. 일본 경제기획청에 따

르면 경제대책의 효과로서 향후 1년간 2% 정도의 명목 GDP 상승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었다35). 그러나 그 효과가 실제로 그렇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게 되자 1998

년 11월에 이보다 더 강도 높은 긴급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긴급경제대책에 대

해서는 제5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종합경제대책에 나타난 감세정책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35) ,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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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대책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감세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1998년(도)분 소득세 개인주민세의 2조엔 특별감세에 추가하여 소득세 1.4조엔, 개인

주민세 0.6조엔의 특별감세(합계 4조엔)를 실시한다는 점이다(<표 3- 3>참조).

소득세 개인주민세 이외의 각 부문에 관한 감세정책을 보면, 1) 민간투자 및 연구개

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를 창설하고, 특정전기통신설비의 특별

감가상각제도의 확충하며, 중소기업 기술기반강화세제의 확충을 도모한다36), 2) 주택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취득촉진세제를 확충하고, 1998년 거주분에 대하여 공제

한도액의 총액을 170만엔에서 180만엔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강구한다37), 3) 1999년

(도)분 소득세 개인주민세에 대하여도 2조엔 규모의 특별감세를 계속 실시하고 감세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상이 1998년 4월에 위해진 종합경제대책에 나타난 감세정책인데, 그 특징으로서

는 특별감세 또는 정책감세38)가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제3절 1998년도 세제개정에 나타난 감세정책

1998년도의 세제개정의 골자는, 첫째로 1998년분 소득세 및 1998년도분 개인주민세

에 관하여 의 특별감세를 실시하여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둘째로 금융 경제정

세를 감안하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및 제반개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세제,

금융관계세제, 토지 주택세제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의 특별감세를 보기로 하자. 우선 그 목적은

기업이나 소비자가 경제전망에 대하여 불투명하게 느끼는 것을 불식시키고 강력한 일

본경제의 회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규모는 소득세 개인주민세를 합하여

특별감세 2조엔 규모로 되어 있다. 감세방식으로서는 정액공제방식으로 하여 1998년

분의 소득세액 및 1998년도분의 개인주민세 소득할액의 범위에서 <표 3- 4>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36) 이를 위한 투자감세로서 1,010억엔을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지원한다.
37) 주택감세로서 1,620억엔을 실시하여 주택취득에 대한 지원을 한다.
38) 어떤 정책목적을 위하여 일정시기 또는 일정기간동안에 세금을 감하여 주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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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 소득세 개인주민세의 감세 규모

국세(소득세) 지방세(개인주민세) 합 계

본 인 1만 8천엔 8천엔 2만 6천엔

공제대상배우자 9천엔 4천엔 1만 3천엔

부양가족 1인당 9천엔 4천엔 1만 3천엔

주: 여기에는 공사채 및 예 저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이자할 등 원천분리(선택)과

세가 적용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 10 , 10 , 1998.

, 10 , 1998.

예를 들어 부부 및 자녀 2인의 표준세대를 상정하여 계산하면 <표 3- 4>와 같다.

<표 3- 5> 표준세대(4인 가족)의 감세액 규모

소 득 세 개인주민세 합 계

본 인 1만 8천엔 8천엔 2만 6천엔

공제대상배우자 9천엔 4천엔 1만 3천엔

자녀 2인 1만 8천엔 8천엔 2만 6천엔

합 계 4만 5천엔 2만엔 6만 5천엔

주: <표 3- 4>에 기초하여 작성.

즉, 4인 가족 표준세대가 혜택을 입게 되는 감세규모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주민세를 합쳐 합계 6만 5천엔이 되고 있다.

이제 감세의 실시방법을 보기로 하자. 먼저 소득세 특별감세의 실시방법을 보면 다

음과 같다. 1) 급여소득자의 경우는 1998년 2월의 원천징수세액으로부터 특별감세액을

공제하고, 이 때 감세액에 대한 완전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3월

이후의 징수세액으로부터도 공제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적연금수급자의 경우는

급여소득자에 준하여 취급하나, 최종적으로는 확정신고시에 특별감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3) 사업소득자나 부동산사업자의 경우는 1998년 7월의 예정납세

액으로부터 특별감세액을 공제하고39), 예정납세가 없는 경우, 다음 해의 확정신고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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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세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인주민세 특별감세의 실시방법을 보기로 하자. 1998년 6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 급여소득자에 대하여는 1998년 6월은 개인주민세를 징수하지

않고, 특별감세액을 공제한 다음의 개인주민세 연간세액을 7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11개월에 걸쳐 징수한다. 2) 연금수급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1998년 6월에 납부해야

하는 개인주민세액으로부터 특별감세액을 공제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공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납세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이상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998년 세제개정의 소득과세 개정에 나타난 특징은 제2

절의 종합경제대책에 나타난 감세정책과 마찬가지로 항구감세가 아닌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를 중심으로 한 특별감세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편, 소득세나 개인주민세의 경우와는 달리 다음의 법인세관련 세제개정은 세율인

하가 그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40). 이에 대해 간단히 부연하기로 하자. 1998년 세제

개정에 나타난 법인세(국세)와 법인사업세(지방세)의 세율인하정도를 나타낸 것이 <

표 3- 6>과 <표 3- 7>에 나타나 있다.

<표 3- 6> 법인세(국세)의 세율 인하

(단위: %)

개정 전 개정 후

기본세율 37.5 34.5

중소법인의 경감세율 28 25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의 경감세율 27 25
자료: , 10 , 1998.

<표 3- 7> 법인사업세(지방세)의 세율 인하

(단위: %)

개정 전 개정 후

보통법인의 기본세율 12 11

특별법인의 기본세율 8 7.5
자료: , 10 , 1998.

39) 특별감세액에 대한 완전한 감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의 예정

납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40) 이러한 세율인하는 세액의 감소효과가 계속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액의 감소를

가져오는 특별 감세라기 보다는 항구감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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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본 법인세율(표면세율)은 1998년 세제개정 이전까지 국세인 법인세가

37.5%, 지방세인 법인사업세가 12%로 이들 합하면 49.5%로 되어 있다41). 이러한 법

인세율을 1998년도 세제개정에서 46%로 내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인세율은 여전히 다른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42). 그리하여 그후

에도 높은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1998년 11월 16일 발표된 긴급경제

대책과 동년 12월의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 그 결과가 나타났다(제5절 참조).

이상의 세율인하 외에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감가상각 등을 개정하여 법인

세의 과세베이스 적정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43).

제4절 항구감세정책의 부상

제2절과 제3절에서는 종합경제대책과 1998년 세제개정에 나타난 감세정책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최근 들어 감세정책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수단이 된 데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는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경제대책 및 1998년 세제

개정은 항구감세정책이 아닌 특별감세 또는 정책감세가 주요 수단으로 되어 있다. 일

본은 이전에도 소득세의 감세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정책이 항구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여 왔다기 보다는 주

로 그때그때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특별감세나 정책감세를 실시되어 온 면이 크다고

하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도 있고 하여 1998년 7월 이전까지도 항구감세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본정부로서는

일반회계예산의 22%(1997년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채비의 보전 및 GDP의 90% 정도

를 차지하고 있는 누적공채의 삭감을 통하여 재정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수의 확

보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항구감세정책을 비판하는 이

41) 표면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수준은 49.98%이다.
42) 각국의 법인과세의 실효세율을 보면 미국이 41.05%, 영국이 33%, 독일이 52.3%, 프랑스가

36.7%로 되어 있다( , , 1997과 후술하는 <표 3- 9>를 참

조 바람).
43) 보다 구체적인 1998년 법인세 관련 세제개정에 관하여는 , 10

, 1998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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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인 근거로서 대장성에서는 항구감세의 재원이 국채발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

민경제에는 변화가 없다는 와, 항구감세를 하게 되면 장래의 증세나 사회보

장부담의 증대를 우려하여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여

왔다. 이는 대장성이 소득세의 항구감세에 의한 경기부양효과가 극히 한정될 것이라

는 입장에 서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거품경제붕괴 이후 경기침체와 함께 일본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수(소

비)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공공투자지출에 따른 승수효과(경기

부양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감세정

책이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44). 이 때 감세정책이라 하더라도 많은 학

자나 언론에서는 특별감세나 정책감세 등은 일시적인 정책이므로 내수진작효과가 지

속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민간의 주장과 함께 항구감세정책이 크

게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인하, 법인실효세율의 국제

수준으로의 인하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요컨대 이 항구감세정책이 경기회복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보았던 것이며, 일본정부에서도 결국 이러한 주

장을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항구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서, 감세효과에 따른 소득증가가 계속적으

로 이루어짐으로서 항상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항상소득가설과, 특별감세정책이 가져오는 세부담의 불공평해소 등을 들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실제로 일본에서 항구감세 실시45) 및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효과에 관해

서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항구감세정책은 소득세의 최고세율인하, 법인세율의 국

제수준으로의 인하가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소득세 및 법

인세율은 다른 외국에 비하여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선 소득

세를 국제비교 한 것이 <표 3- 8>에 나와 있다.

44) 그러나 앞 <표 3- 3>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경제대책 사업비 내역에서는 사회자본 정비사

업이 7.7조엔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45) 하시모토 이후의 정권에서는 1999년 1월부터 항구감세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었으며(1987.

7. 22일자 일본경제신문), 현재의 오부치( )정권에서 그 계획이 구체화된 것이 후술하는

긴급경제대책 및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 나타난 항구감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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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8> 소득세의 국제비교

(단위: %)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국세수입중 소득세

수입비중
35.5 70.4 35.6 39.0 20.6 21.3

과세최저한 353.9만엔 165.0만엔 96.7만엔 407.2만엔 330.6만엔 1,157만원

최저세율

[주민세 최저세율]

10

[5]

15

[4]

20 25.9 10.5 10

최고세율

[주민세 최고세율]
50

[15]
39.6

[6.85]
40 53 54 40

세율계층수

[주민세율계층수]
5

[3]
5

[5]
3 - 6 4

주: 1. 우리나라를 제외한 과세최저한은 4인 가족의 급여소득자로 자녀 2명중 1명은 16

세 22세까지의 자녀임.

2. 우리나라의 과세최저한은 4인 가족 근로자의 소득세 면세점임.

3.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은 다음과 같음.

1달러=110엔, 1파운드=174엔, 1마르크=173엔, 1프랑=21엔

4. 소득세 수입 비중 및 과세 최저한의 경우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1995년

의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현행의 수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 1998.

, , , 1997.

<표 3- 8>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세만으로는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5%

로 국제적으로도 그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법인세의 비중이 다

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46). 개인 소득과세의 최고 세율을 보면 소

득세(국세)와 주민세(지방세)를 합쳐 65%가 되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

로 되어 있다. 이렇게 높은 세율로 되어 있는 것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이를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 항구감세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를 보기로 하자. 법인세율을 국제비교한 것이 <표 3- 9>에 나타나

있다.

46) 일본의 조세수입에 있어 1995년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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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9> 법인세율의 국제비교(1997)

(단위: %)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법인세관련

표면세율

범 인 세 37.5

도부현민세 1.88

시정촌민세 4.61

사 업 세 12.0

법 인 세 35

법인세 9.3

33 유 보 분 45

배 당 분 30

33.33

실효세율 49.98 41.05 33 52.35* 36.32*

주: 1. 일본 지방세의 표준세율은 도부현민세는 법인세액의 5%, 시정촌민세는 법인세액의

12.3%.

2.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16% 및 2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재정경

제부, 조세개요 , 1998).

3. 1998년 세제개정에 의해 일본 법인세의 실효세율은 46.36%로 되었으나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이를 40.87%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음(<표 3- 14> 참조).

* 독일과 프랑스의 실효세율의 계산에는 부가세를 가산하고 있음.

자료: , , , 1997.

, , , 1997.

<표 3- 9>에서 보듯이 법인세의 경우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 비

해 실효세율이 높은 상황이며 이를 국제수준(특히,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40% 정도)

으로 인하하려는 것이 앞에서 본 소득세율의 최고세율인하와 함께 항구감세정책중의

주요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 후에도 경기후퇴와 함께 국세 외에 지방세인 사업

세(특히 법인사업세)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것이 1998년 11월의 긴급경

제대책과 자민당의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반영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 어떤 학

자들은 법인사업세를 부가가치세(소비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47).

이제 항구감세정책의 실시 경위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자. 그 동안 일본

정부가 항구감세정책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재정재건의 달성과 장

47) 이에 관한 연구의 예로서 , , , 1997. 12, pp.

25 4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지방세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제4장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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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복지비지출의 증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수의 확보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감세정책에 의한 내수(소비) 진작효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게되자 1998년 7월 들어 항구감세정책을 실시하려는 태도로 바꾸

에 되었다48). 1998년 7월 12일의 으로 인하여 참의원선거에서 대패하고 이에

따라 하시모토( )정권이 물러나면서 항구감세정책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으로서 더욱 부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7월24일 하시모토의 후임으로 수상에

당선된 오부치( ) 은 1999년 1월부터 항구감세를 실시한다고 표명하였다49).

오부치 수상이 당선되기 직전에도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항구감세 정책논의안으로서

이미 감세규모를 4조엔 이상으로 하는 항구감세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50). 그

내용의 골자는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소득세 65%에서 50 40%로 인하하

고, 개인주민세에 대해서도 15%에서 10%로 인하하는 안이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감세의 규모가 8,000억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더해 누진세율의

완화를 통한 저 중소득층에도 혜택이 미치는 감세안을 검토되고 있었다.

오부치( ) 수상이 당성 당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내세운 (항구)감세정책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51).

1) 재정구조개혁법을 동결하고 총액 6조엔 이상의 감세정책을 실시한다.

2)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65%에서 50%로 인하한다. 이 때 소득세의 내용은 국세인 개

인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를 합하여 최고세율이 65%로 되어 있는 것을 50%로

내린다. 소득세의 세율인하내용을 나타낸 것이 <표 3- 10>이다.

48) 이러한 배경에는 1998년 7월 12일 이루어진 참의원 선거에서의 의석수획득과도 깊은 관계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참의원 선거를 앞둔 7월 8일 하시모토( )수상은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차 나고야( )시내에서 기자회견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

만 1999년부터 항구 감세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때는 늦어 참의원선거에서 대패하

고 7월 13일 퇴진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49) 오부치 이외의 수상후보였던 선거당시의 가지야마( ) 관방장관, 고이즈미(

) 후생성장관 등 수상후보도 1999년 1월부터 항구감세를 실시한다고 표명하고 있었기 때

문에 하시모토 퇴진이후 항구감세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다(일본경제

신문, 1998. 7. 22).
50) 일본경제신문, 1998. 7. 17.
51) 일본경제신문, 199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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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0> 소득세의 세율구조

(단위: 만엔, %)

현 행 감세 후

소득계층 세 율 세율

0 이상 361.6 미만

361.6 이상 778.4 미만

778.4 이상 1,354.7 미만

1,354.7 이상 2,302.1 미만

2,302.1 이상 3,565.2 미만

3,565.2 이상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로

40%로

주민세의 세율구조

0 이상 306.3 미만

306.3 이상 582.0 미만

582.0 이상 1,147.3 미만

1,147.3 이상

0

5

10

15

0

5

10%로

10%로

3) 법인실효세율을 46%에서 40%로 인하하는 항구적인 감세를 실시한다.

4) 연간소득 700만엔 1000만엔의 중견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5) 주택대출(loan) 감세의 실시한다.

이러한 내용은 대체로 다음 절에서 살펴보듯이 1998년 11월의 긴급경제대책과 자민

당의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제5절 긴급경제대책과 감세정책

1. 긴급경제대책의 골자

일본정부는 경제대책각료회의을 열고 1998년 11월 16일 지출부문의 사업규모 17.9

조엔과 감세규모 6조엔을 포함하는 총액 약 24조엔 규모의 과거최대규모의 긴급경제

대책을 결정하였다.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긴급경제대책에서는 30조엔으로

추정되고 있는 공급능력에 대한 수요의 부족분(수급갭(gap))을 적극재정정책으로 전환

하여 경제회복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개년에 걸쳐 적극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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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하여, 재정구조개혁법 을 동결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이 법을 동결한다고는 하나 긴급경제대책에 나타나 있는 재정개혁에 관한 기본

노선은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요컨대 재정구조개혁법을 추

진한다는 기본정신은 지켜가면서 우선적으로는 경기회복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재정구조개혁법을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긴급경제대책의 골자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표 3- 11> 긴급경제대책의 내용

(단위: 조엔)

내 용 사업비 내 용

사회간접자본 8.1

- 일반공공사업 5.7

- 비공공사업 1.8 - 종래형공공사업에 더하여 정보통신이나 환경 등
21세기 선도프로젝트 , PFI(민간자본구상)추진 등.

- 재해복구 0.6

기 타 9.8

- 대출부진대책 5.9 - 중견기업을 중심대상으로 하여 개발은행의 융자대상
확대 및 신용보증제도의 확충.

- 주택투자의 촉진 1.2 - 주택금융공고융자의 대출금리인하, 융자액의 확대.

- 고용대책 1.0 - 중년 및 고연령층의 비자발적실업자를 대상으로 긴
급고용창출 특별기금 의 창설.

- 지역진흥권(상품권) 0.7

- 아시아대책 1.0

소계 17.9

감세(소득 법인과세감세) 6.0

합계 23.9

자료: 일본경제신문 , 1998. 11. 16을 재구성하여 작성.

<표 3- 11>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경제대책의 총액은 이보다 앞서 실시된 1998년 4

월의 16조엔의 규모의 종합경제대책보다 무려 8조엔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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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대장성)에 의하면 감세를 제외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지출52)은 10조5천억엔

으로 이중 중앙이 7조7천억엔, 지방이 2조8천억엔에 이른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재정지출의 경우 과거와 같은 토목사업에 편중한 공공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11

개분야의 21세기형 선도프로잭트 분야를 제창하고 있다53). 이처럼 일반공공사업과 이

들 선도분야를 합하여 사회자본정비로서 7.5조엔(재해복구비제외)을 계상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4월의 종합경제대책과 같은 규모이다. 일반공공사업과 시설비의 비율에서

는 시설비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토목우선의 공공사업으로 되고 있다. 즉, 과거와

같은 토목사업이 아닌 부분에 중점투자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과거와 같

은 도로정비 등에 많은 중점이 두어져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사

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계속하여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경제대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아시아지역과의 동시적인 경기활성화를 고려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재정구조개혁을 동결한 이면에는 물론 국내의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등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되어 있

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이번 긴급경제대책에서 그 동안의 경제대책에서는 볼 수 없

었던 1조엔 규모의 아시아대책비를 책정하고 있다54). 이와 같은 긴급경제대책에서 보

이고 있는 경제재생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2) 일본에서는 이를 재정지출이라 하고 있다.
53) 비공공사업의 내용으로서는통신비용의 인하와 광케이블망의 정비 등을 근간으로 하는

첨단전자입국 의 구축, 무선을 사용하여 도로의 통행료를 정산하여 톨게이트에서 정차

할 필요가 없는 스마트 웨이(지능도로) 를 2003년까지 실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고용대책에서는 100만명 규모의 고용창출 을 목표로 하여 사업규모로서 사업규모로서

1조엔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중년 및 고연령층의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총액 600억엔 규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

급고용창출특별기금 (가칭)의 창설, 사무직노동자(white color)의 이직자 전직자를 위해

직업훈련확대를 도모하는 고용활성화종합계획(plan) 을 내어놓고 있다. 대출부진대책을

위해서는 일본개발은행의 융자제도확충등을 통하여 5조9천억엔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중견기업등에의 융자 채무보증범위를 신규로 7조엔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경제신문, 1998. 11. 16 참조).
54) 이를 위해 중소기업금융공고 국민금융공고를 통해 아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

으로 모기업을 경유하여 현지 자회사에 융자하는 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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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긴급경제대책에서 보이고 있는 경제재생계획

전반적인 방향 구체적인 내용

1999
회복기반을 굳건히 하여

플러스성장경제로

- 21세기형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 자본증강을 비롯한 금융안정화정책의 실시

- 불량채권처리, 금융기관재편

- 기업의 자금수요에 응하여 양적인 금융완화

- 개인소비의 완만한 회복, 주택투자의 활성화

- 재고조정의 종료와 생산의 회복

2000 회복궤도에 진입시킴

- 개인소비, 주택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

- 민간설비투자 주도의 경기회복

- 수요보다공급능력이 초과하는 수급차이의 축소

- 금융재생의 완료

- 구조개혁의 강력한 추진

2001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하여 안정된 성장

자료: 일본경제신문 , 1998. 11. 16.

일본경제는 1997년 및 1998년에 미이너스의 경제성장을 이룰 정도로 경기가 침체상

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급경제대책의 구상에서는 1999년도의 일본경제를 확

실히 플러스의 성장으로 끌어 올리고(명목으로 2.5%, 실질적으로 2.3%), 2000년에는

회복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예상으로는 유효수요창

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에 8조1천억엔을 확보하고 소득과세의 감세 등과 합하

여 앞으로 GDP를 2.3%정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경제대책이 과연 일본정부가 계획하는 대로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관

한 견해는 사뭇 엇갈리고 있다. 예컨대 일본경제신문사의 종합경제데이타뱅크 NEEDS

의 일본경제모델을 이용한 계산에서는 긴급경제대책이 가져오는 성장률 상승효과는

1.6%가 되어 1999년도의 경제성장률은 - 0.1%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계산에

서는 이외에도 긴급경제대책의 경기부양효과에 관하여 국내총생산, 개인소비, 및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를 계산하고 있는 데 이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 <표3- 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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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3> NEEDS 에 의한 긴급경제대책의 경기부양효과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G D P - 2.6 - 0.1(- 1.7) 0.6(0.7)

개인소비 - 0.4 0.7(- 0.6) 1.3(0.6)

설비투자 - 14.1 - 9.8(- 11.1) 4.0(0.5)

주: 단위는 전년도대비 %, ( ) 안은 긴급경제대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일본경제신문 1998. 11. 16

<표3- 13>의 결과에 의하면 긴급경제대책을 실시한 경우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GDP성장률과 설비투자면에서 여전히 마이너

스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계산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1998년

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폭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월의 종합경제대책에서도 민간의 수요감소폭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수요에 대한 효과는 감세정책에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경제대

책의 효과는 민간수요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긴급경제대책의 24조엔 가운

데 6조엔 이상은 감세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1999년 이후에 효과가 나오는 감세분으

로서 즉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55). 또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라는 경제

학자는 1999년 실시하는 4조엔의 소득세감세가 1998년도의 특별감세의 기한이 끝나가

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여 새로운 소비로 연결되는 것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긴급경제대책의 경기부양효과는 0.5 1.0%에 머물러 1999년도 성장률은

- 1.0%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56). 이러한 비판과 더불어 경제상황이 긴급경제대책

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1999년도 세제개정대

강에는 감세정책의 규모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55) 일본경제신문(1998. 11. 16)의 논조를 보면 정책의 표적을 몇 개로 정하여 중점적으로 대

처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세를 중심으로 한 개인소비나

주택투자의 촉진과 민간의 소비를 유발하는 환경정비가 필요한데 긴급경제대책에서는 이

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56) 일본경제신문 1998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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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 나타난 감세정책

위에서 보았듯이 긴급경제대책에서는 6조엔의 감세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본 자민

당은 1998년 12월 16일 경제재생을 위한 경기대책감세의 내용을 담은 1999년도 세제

개정대강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오부치 수상이 공약한 항구적 감세로서 소득 법인

세를 합하여 6조 3천억엔의 항구감세가 포함되어 있다. 이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이

긴급경제대책과 다른 것은 항구감세 6조 3천억엔 이외에 정책감세 3조엔이 포함되어

있어 합계 9조 3천억엔의 감세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표 3- 14> 참조).

<표 3- 14>1999년도 자민당 세제개정대강의 감세 내역

(단위: 조엔)

감 세 내 용 금 액 방 법

항구적감세 6.3

소득감세 4

- 최고세율의 인하(65% 50%)

- 세액으로부터 일정비율을 차감하는 정율감세(소득세

20%(상한 25만엔), 주민세15%(상한 4만엔))

법인감세 2.3 - 실효세율을 국제수준으로 인하(46.36% 40.87%)

정책감세 3

주택대출(loan)감세 1.3

- 세액으로부터 주택대출(loan)잔액의 일정비율을 15년

간 공제

- 최고액 180만엔 587만5000엔

- 주택만이 아닌 토지도 대상

- 주택매입대체시의 손실의 이월제도와 병행도 가능

- 등록면허세 등을 경감 요건 완화
PC감세 등 투자촉진감세 0.4 - PC 등 정보기기의 즉시상각제도도입

육아 교육감세 0.3

- 다음 공제인상분만큼 과세소득감소

- 부양친족공제(15엔 이하) 38만엔 48만엔

- 특정부양공제(16 22세) 58만엔 63만엔(소득세)

43만엔 45만엔(주민세)

유가증권거래 거래소세폐지 0.2 - 1999년 3월 말에 폐지

중소기업의 경감세율 인하 등 0.2 - 경감세율 25% 22%

기 타 0.7 - 자동차감세로 저연비차종의 취득세를 경감

합 계 9.3

국 세 7.1

지 방 세 2.2

자료: 일본경제신문 , 1998. 12. 17을 재구성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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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3천억엔이라는 규모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실시되어 온 감세정책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감세정책이다. <표 3-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방법에 있어서도 긴급경

제정책에서 논의되던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65% 50%), 법인실효세율의 국제

수준으로의 인하(46% 41%)가 포함되어 1999년 4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세액으로부터 주택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15년간 공제하는 주택대출감세,

육아 교육감세 등에 정책감세가 포함되어 항구감세와 정책감세가 혼용된 형태로서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실시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

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을 제기

하고 있는 실정이다57).

또 1999년도 세제개편대강에는 증세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소비세의 복지목적세화를 위한 검토, 납세자번호제도의 도입 등이 구체화되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토항목으로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증세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의 증세가능성과 재정개혁의 부활에

따른 지출삭감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민간소비의 증대, 즉 내수진작 등의 기미는 보

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상 일본 세제개편 또는 감세정책에 대한 논의가

바람직한 방향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나 우리나라에의 정책시사점에 대하여는 제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57) 그 이유로 일본경제신문의 사설에서는 이 세제개정대강이 9조 3천억엔이라는 엄청난 규

모임에도 ‘경기대책’을 위한 효율적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

고 모든 소득계층 모든 업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팔방미인’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199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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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 세입 및 세출개혁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재정개혁 및 세제개편에 관한 논의였으나 본 장에서는 일본

의 지방재정 및 세제개편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중앙과 지방재정간에는 밀접한 상

호관련이 있으며 흔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수레의 양바퀴로 말해지고 있다. 중앙

정부의 개혁과제만을 다루는 것은 양 수레바퀴의 한쪽만을 다루는 결과가 되기 때문

에 여기서는 지방의 세입 및 세출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중앙과 지방재

정간에 밀접한 상호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방세수입구조,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지방세출구조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일본의 재정구조개혁과 관련하

여 일본 지방재정개혁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1절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

1. 중앙의 세입과 세출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4- 1]이다.

[그림 4- 1]의 왼쪽에는 중앙의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을, 오른쪽에는 지방의 세입과

세출을 나타내고 있다58). 중앙과 지방재정 모두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은 조세수입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세입의 구성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1997년 중앙의 일반회계 세입(77.4조 )중에서 국세수입이 57.8조 으로 가장 높은 비

중(74.7%)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채수입이 21.6%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국공채수입

이 높은 것이 우리 나라 재정과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제2장에

서 보았듯이 이러한 국공채수입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1997년

에 행해진 재정구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58) 일반회계외에 특정의 사업을 행하거나 특정의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일반세입세출과 구

분하여 경리하는 특별회계가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이에 관한 알기 쉬운 설

명서로서는 예컨대 (199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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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세출(77.4조엔)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비,

공공사업비, 국방비등의 일반세출(45.1조엔)로 세출의 58.3%가 되지만, 이

일반세출가운데는 지방공공단체보조금이 13.3조엔(세출의 17.2%)이나 포함되어 있다.

일반회계의 세출가운데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지방교부세인데

그 규모는 15.5조엔이며 일반회계세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중앙의

일반회계세출중 지방의 수입이 되는 지출이 28.8조엔(13.3 15.5)으로서 중앙의

기타일반세출 31.8조 과 거의 비슷한 규모가 지방재정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입에서의 국공채수입과 관련하여 중앙재정의 세출가운데 국채발행비나

이자비용등의 국채비가 16.8조 으로 일반회계세출의 21.7%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일본재정구조의 한 특징으로 되어 있다59). 이와 같이 일본의

지방재정도 중앙재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지방의 세입과 세출

다음으로 지방의 세입과 세출을 살펴보기로 하자60). [그림 4- 1]의 오른쪽에 나와 있

듯이 지방의 세입규모는 87.1조 으로 중앙의 그것에 비하여 10조 이 많은 규모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세입규모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거두

어 들이는 지방세 규모는 지방의 세입 가운데 37조엔에 불과하여 총세입의 42.5%에

지나지 않는다61). 나머지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중앙으로부터의 교부세와 국고보조

금 등이 지방의 중요재원이 된다. 이에 더하여 중앙의 세입이나 세출을 설명할 때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일부세금62)의 일정부분이 일반회계를 경유하지 않고 ‘국세수납정

59) 이 외에 일반회계세출 가운데는 산업투자특별회계에의 전입 1.3조 이 포함되어 있다.
60)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는 지방재정계획상의 수치이다. 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교부세법

제7조에 기초한 지방공공단체의 세입세출총액의 예상액에 관한 서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는 지방재정계획의 책정을 통하여 지방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원의 부족액을 대상으로 재정수지의 적합

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재원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지방재정

계획의 책정을 통하여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국민경제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방단체의 매년도 재정운영의 지표가 된다고 하는 점이다(

(1996) ).
61)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 규모만을 보면 국세가 많은 규모로 되어 있다.
62) 지방도로세, 석유가스세, 자동차중량세등이 그 대상이 된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제3절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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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금’으로부터 ‘교부세 및 양여세 특별회계’에 전입되어 지방공공단체에 양여되고

있다. 이를 지방양여세라 한다. [그림 4- 1]의 위쪽을 보면 국세수납정리자금이 일반회

계와는 별도로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그림 4- 1]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교부세 및 양여세 특별회계의 구성항목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특별회계

로부터 약간의 수정을 거쳐 지방재정의 세입으로 된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여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지방양여세는 중앙의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지방도로세나 석

유가스세 등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세 및 양여세 특별회계에 의해 지방의

세입을 이루는 일반재원이다. 이에 비해 지방교부세는 중앙의 일반회계의 구성항목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세 및 양여세 특별회계에

의해 지방의 일반재원을 이루는 부분이다. 여기서 일반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용

도를 정하지 않고 지방공공단체가 용도를 정하여 사용하는 재원이라는 의미이다. 즉,

지방양여세나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및 양여세 특별회계에 의해 지방의 세입을 구성하

는 부분이라는 데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떤 재원으로 구성되는가와 산출방법에 그

차이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은 일반회계의 세출로부터 직접 지방자

치단체에 지출되는 것으로서 지방세입의 특정재원이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지방세입

의 국고보조금이 된다. 특정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재원과는 달리 지방의 어떤 특

정사업에 그 지출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 사업이외에는 지출될 수 없는 재원을 의미한

다. 그리고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의존재원이라하는데, 이 의존재

원의 규모는 31.5조엔으로 지방의 세입가운데 의 비율이 무려 36.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의 경우 지방채수입이 12.1조엔(세입의 13.9%)으로 결코 적지 않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63).

[그림 4- 1]에서 보듯이 이러한 세입을 이용하여 지방공공단체는 지방공무원의 급여,

생활보호 등의 일반행정, 건설사업 등의 투자적경비, 공채비 등을 충당하는데 이용하

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가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림 4- 1]의 오른쪽 부분인 지방의 세입과 세

63) 이렇게 지방채수입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지방재정과 다른

점이다(제5장 참조). 한편 수수료, 사용료의 세외수입 등의 기타수입은 6.5조엔(7.5%)에 불과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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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에 관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제2절에서 지방재정개혁의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지방의 세입중 지방세개혁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한다. 이

어 지방양여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것을 제4

절, 지방재정세출부문의 개혁에 대해서는 제5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지방재정개혁의 기본적인 관점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같이 통합된 형태의 재정이 아니며, 3,300여개 지방공공단체

가 그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그 개혁을 일률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하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본의 지방재정개혁을 다룸에 있어 포괄적인 논의

에 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에서 보았듯이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앙이나 지방재정개혁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재정구조개혁의 기본적인 골자는 ‘ 을 통한

세대간의 와 의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목표로서 2005년까지

중앙 및 지방의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하고, 공적채무의 GDP 대비 비율

이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의 실현을 목표로 세출전반에 대해 성역 없는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것이다64).

이와 기조를 같이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개혁논의도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두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의 경우에도 공채나 차입금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는 데에 기인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1997년 지방재정계획의 지방재정세입에

서 공채의존도는 13.9%에 이르고, 세출에서 차지하는 공채비지출은 11%에 이른다65).

이처럼 현재 일본 재정상황이 중앙이나 지방 모두 차입에 의해 운영되는 불건전재

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불건전재정을 개혁하려고 하는 근저

에는 현재 일본 경제의 상황이 적자재정정책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경기를 활성화

64) , , 1997, 1998. 이러한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에 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제2장 및 제2장에서 언급한 참고자료를 참조 바람.
65) 1996년도 중앙의 공채잔고는 240조 지방채 잔고는 약 100조 (차입금등을 포함하면 약

136조 )에 달하는 상황이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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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66).

요컨대 일본재정개혁의 관점은 앞으로 고령화와 소자녀화의 진전에 따라 복지비지

출의 증대를 예상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여 미래의 재정수요를 대비한 개혁이 필요

하다는 관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재원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것이 세

입부문에서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세제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의 1999년

도 세제개편대강에도 소비세의 복지재원화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재정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재정건전화의 기조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으며 이

에 더하여 보조금 등의 정리문제를 따로 떼어 내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재정구조개

혁이 주로 중앙재정의 개혁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방재정의 개혁은 중앙과의 관

련하에서 다루는데 한정시켜 다루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제3절 지방세부문의 개혁

1. 지방세체계 및 그 특징

가. 개관

지방세부분의 개혁을 보기에 앞서 우선 일본지방세체계 및 그 특징에 대해 보기로

하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3,280개나 되는데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47개의 과, 우리의 시군에 해당하는 3,233개의 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에 따라 지방세도 와 로 나뉘어져 있다. <표 4- 1>은 1997년의

일본 지방세체계와 그 규모 및 구성비율이다.

66) 그러나 최근의 불경기( 불황이라 하고 있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감세나 공채발행에

의한 정책에 의해 소비를 비롯한 내수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1998년 4

월에 종합경제대책, 1998년 11월에 긴급경제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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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1> 일본 지방세체계 및 세수입 현황

(단위 : 억엔, %)

1997 1997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도

부

현

세

보통세

도부현민세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도부현담배(소비)세
기타

목적세

139,939
42,280
56,773

9,090
16,890
10,030

2,472
2,424

20,755

87.1
26.3
35.3
5.7

10.5
6.2
1.5
1.5

12.9

시

정

촌

세

보통세

시정촌민세

고정자산세

시정촌담배(소비)세
기타

목적세

국유자산등소재

시정촌교부금 납부금

192,622
95,406
86,797

8,150
2,269

16,120
687

92.0
45.6
41.4
3.9
1.1
7.7
0.3

합 계 160,714 100.0 합 계 209,429 100.0

지방세 총계 370,143 (도부현세 43.4%, 시정촌세 56.6% )

주: 1) 도부현세중 보통세의 기타에는 골프장이용세, 특별지방소비(유흥음식 요리음식등소
비)세, 광구세, 수렵자등록(수렵면허)세, 고정자산세(특례), 법정외보통세 기타가 포
함된다.

2) 도부현세중 목적세에는 자동차취득세, 경유거래세, 기타가 포함된다.
3) 시정촌세중 보통세의 기타에는 경자동차(자전차, 하차)세, 전기세 가스세, 광산세,
목재거래세, 특별토지보유세, 법정외보통세 기타가 포함된다.

4) 시정촌세중 목적세에는 입탕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기타가 포함된다.

5) 그 외 구법에 의한 세수입이 있으나 여기에는 세수입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6) 지방소비세는 1997년 4월에 도입되었음.

자료: (1998), .

<표 4- 1>의 맨 아래에 나타나 있듯이 1997년 지방세수입의 총규모는 37조엔으로

이중 도부현세가 16조엔(43%), 시정촌세가 21조엔(57%)으로 시정촌세의 세수입이 더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세수입은 지방의 전체세입 87.1조엔

가운데 4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일본의 지방세수입이 전체세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부족하여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본지방재정의 한 특징으로 되어

있다67). 이는 곧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의 비중이 낮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지방재정도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다고는 하겠으

나, 우리나라 보다는 지역간 세수입이 고른 편이며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수

입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67) [그림 4-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체수입으로서의 세외수입(기타수입에 포함)도

미미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입에 관해서는 제5장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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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세체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도부현세나 시정촌세에서 몇몇

세목의 기간세가 존재하고는 있으나 세목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며 법정의 보통

세도 조재하는 등 우리보다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주요세목을 중심으

로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일본지방세체계의 특징에 관해서도 언

급하기로 한다.

나. 도부현세체계 및 특징

<표 4- 1>에서 보듯이 도부현세의 주요 세목으로 도부현민세와 사업세를 들 수 있

다. 도부현민세는 소득과세에 속하고 시정촌민세와 함께 주민세라 불리고 있으며, 균

등할, 소득할, 법인세할 및 이자할로 구분된다68). 이 세는 도부현세수입의 26.3%를 차

지하여 다음에 설명하는 사업세에 이어 도부현세의 기간세를 이루는 세목이다.

사업세는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의 수익활동을 하는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세

목으로 도부현세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35.3%)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세중에서도 개인

보다는 법인사업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사업세의 영향으로 인해

법인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69).

도부현민세와 사업세를 합하면 도부현세 수입의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세

목은 모두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도부현민세는 소득과세가 중심

이 되어 있다. 이렇게 소득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방세중 도부현세의 한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도부현민세와 사업세 외에 도부현세의 소비과세로서 대표적인 세목이 지방소비세이

다. 1997년 4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분권의 추진, 지역복지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양여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를 창설하게 되었다70). 현재 지방소비세 수

입은 도부현세수입의 6.2%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일본의 지방세 개혁과 관련하여 상당

히 상징성이 큰 세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 도부현세로서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

과하는 부동산취득세가 도부현세수입의 5.7%,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68) 균등할은 균등하게 널리 부담을 지우려는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고, 소득할은 주민의 능력

에 따른 부담으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법인세할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에

부과되는 것이다. 또 이자할은 이자소득에 부과된다.
69) , 12 , pp.24- 41, 1997.

70) 소비양여세는 국세인 소비세의 일부를 지방단체에 양여하던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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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10.5%를 차지하고 있다71).

이상은 보통세에 관한 설명이었으나, 도로에 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동차취

득세가 4.0%, 경유거래세가 8.9%등 합계 12.9%가 도부현 목적세로 되어 있다.

다. 시정촌세체계 및 특징

시정촌세중 주요 세목으로 시정촌민세와 고정자산세를 들 수 있다. 시정촌민세는

도부현민세와 마찬가지로 시정촌 주민(법인을 포함)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로서

시정촌의 가장 중요한 세수입이 되고 있으며, 시정촌세수입의 45.6%를 차지하고 있

다72). 다음으로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자산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

로 그 비중은 41.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정촌세에서 소득과세로서의 시정촌민세와 자산과세로서의 고정자산세

를 합하면 시정촌세 수입의 87%를 차지한다. 도부현세가 소득과세위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시정촌세는 소득과세와 자산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시정촌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73).

이상의 보통세이외에 시정촌 목적세로서 광천욕장의 입탕행위에 부과되는 입탕세,

도시환경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행위에 부과되는 사업소세, 도

시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가지 구역내

의 토지 또는 가옥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있다. 이중 도시계획세가 시

정촌세수입의 6.1%로서 목적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부현세와 시정촌세를 합한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자산과세위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71) 기타 골프장 이용세, 광구세, 수렵자등록세, 고정자산세(특례), 법정외보통세등의 도부현세는

그 세수효과가 미미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중 고정자산세(특례)는 본래 시정촌

세이지만 대규모 공장이나 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어 현저히 많은 고정자산세수입을 가져오

는 경우 조세의 효율적 사용을 꾀하는 관점으로부터 특례로서 도부현세로 부과하고 있는

세목이다.
72) 시정촌민세는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부담을 밀접히 연관시키려고 하는 의도

가 강하고 할 수 있으며,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할이 있다.
73) 그 외 보통세로서 경자동차세, 시정촌담배소비세, 특별토지보유세 등이 있으나 그 세수가

미미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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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지방세체계의 특징요약

일본 지방세체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전체 세입중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 비

중이 높지 않다는 점, 둘째 지방세체계가 우리나라보다 복잡하다는 점, 셋째 도부현

세의 경우 도부현민세, 사업세 등의 소득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시정촌

세의 경우 시정촌민세라는 소득과세와 고정자산세라는 자산과세의 비중이 높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

리 소득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

2. 지방세부문의 개혁방향

지방세부문의 개혁방향은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력이 상이하므로 재

정력지수를 높여간다는 관점에서도 자주재원의 확충이 중요현안이 되어 있다74). 그리

하여 지방세입에서 의존재원을 줄이고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방세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이다75).

앞에서 보았듯이 현재 지방의 기간세로서 도부현 수준에서는 도부현민세와 사업세

를, 시정촌 수준에 있어서는 시정촌민세와 고정자산세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서 도부현세수입에서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세부문의 개혁이 주된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업세에는 개인사업세와 법인사업세가 있는데 법인사업세

가 대부분(도부현세수입의 33.8%)을 차지하며, 앞으로 이를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

인가가 지방세개혁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사업세의 문제점으로서 지적되

고 있는 것이 세원의 불안정성과 지역간의 편중문제이다. 이러한 세수의 불안정성과

지역간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법인사

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자는 논의이다76).

74) 재정력지수란 지방공공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한 일반재원(기

준재정수요액) 가운데 어느 정도 지방단체수입(기준재정수입액)으로 마련되는가를 나타낸

비율이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의 재정력이 높게 된다.
75) 이렇게 지방세의 확충에 따라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단체에 대한 조정문제와 국고보조금

의 정리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이 지방재정 및 보조금문제와 관련하여 재정구조개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의 과세자주권의 확보문제도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76) , 12 , pp.24- 4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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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세는 물론 지방세에서도 소득과세가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산과세가 그 다

음으로 높고 소비과세는 그 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기본적인 세

제개편방향은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균형(balance)을 통한 효율과 형평의 조화라 할

수 있다77). 따라서 법인사업세의 소비세로의 전환은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

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개혁이 되며 이는 세제조사회의 개혁방향과 합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4월의 지방소비세 창설은 비록 소비세율 5%중 1%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지방세에 있어서도 본세로서 소비과세를 시작했다는 측면에

서 큰 의의를 갖는다. 지방소비세 도입의 근거로서는 직접세 또는 소득과세 중심의

시정, 과세베이스를 응익척도인 소비로 하여 세출경비조달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부연하면 지방소비세의 창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본세로서의 지방재원의 확충이라는 점이다. 도부현

담배소비세나 시정촌담배소비세 등의 개별소비세가 지방의 소비과세로 존재하고 있지

만 일반소비세로서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앞으로

소비과세를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서곡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

인사업세의 개혁논의도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방양여세에 대한 영향이다. 지방소비세가 창설되기 이전에 국세인 소비

세 수입액의 5분의 1로 되어 있었던 지방양여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제

도의 하나인 지방양여세에도 직접적인 영양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본세로서의

지방세확충은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세 또는 소득과세 중심의 시정과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소비과세를 확보해 가려고 하는 것이 일본지방세 개혁방향의 기본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1997년의 지방소비세 도입과 최근 법인사업세의 부가가치세

로의 전환논의가 그 일환이라 하겠다.

한편 시정촌세로서의 고정자산세에 대해서는 국세인 상속세와는 다른 원리 즉 지방

공공단체로부터의 편익에 상응하는 대가로서의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계속하여 지방세로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지방세개혁

은 도부현차원에서는 소비과세, 시정촌차원에서는 자산과세에 더욱 중점을 두는 개혁

이 중심이 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11월 긴급경제대책이나 자민당의 1999년도

77) ,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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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정대강에 나타난 주민세의 감세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지방세

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과세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제4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1.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관

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세중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세수입

의 32%, 소비세수입의 29.5%, 및 담배세수입의 25%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공공단체에

교부되는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시 지방교부세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되

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공공

단체에 지방교부세가 교부되는 것은 아니며 재원부족액에 상응하여 배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원부족단체가 많기 때문에 교부단체보다는 불교부단체의 수가 월등히

많다. 전체 3,280개(도도부현 47, 시정촌 3,233)의 지방공공단체중 143개(도도부현 1,

시정촌 142) 단체만이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고(전체의 4.3%), 나머지 3,137개 단체는

교부를 받고 있다. 이때 재원부족액의 산출공식은, 재원부족액 = [기준재정수요액-기

준재정수입액] 이 되는데 이 재원부족액이 보통교부세액이 된다. 재원부족액을 산정하

는 경우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은 각각 일정한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토목, 교육, 후생복지, 산업경제 등 지방행정수행의 필요경비를

산정할 때 이용되는 인구, 면적, 도로의 연장 등(이러한 기준을 측정단위라 한다)에

단위당 비용을 곱하고 여기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보정계수란 측정단위당

행정비용이 인구규모, 인구밀도, 도시화정도, 기상조건 등에 의해 차이가 생기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계수를 말한다.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단체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단체수입 가운데 기준재정수요액에 충당되어야 할 금액

이다. 이 수입액은 도부현의 경우는 지방세의 80%, 시정촌의 경우는 지방세의 75%를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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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된다. 1997년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교부세총액의 94%를 차지하고 특별교부세는 6%에 불과해 보통교부세액이 압도적으

로 높은 실정이다79). 교부세 전체 또는 보통교부세규모로는 도도부현이 시정촌보다

높은 반면 특별교부세는 시정촌이 압도적으로 높다(도부현과 시정촌의 특별교부세 규

모는 약 2 : 8의 비율). 이는 시정촌의 특수사정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

음을 뜻하는 것이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에 의해 포착되지 않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와, 보통교부세 산정 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이다.

나. 지방양여세

지방양여세는 형식상 국세로 되어 있는 몇몇 세목의 세금을 국가가 징수하여 일정

한 기준에 의해 지방공공단체에 주는 재원을 말한다. 양여세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지

방도로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특별톤양여세, 및 자동차중량양여세

의 5종류가 있다80).

이처럼 일단 국세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원으로 주는 이유는 부과징수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예 특별톤양여세)과 세원의 지역적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특별톤양여세 이외의 양여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88년 세제개편에 의해 소비

78) 이에 더해 도부현 및 시정촌 모두 지방양여세와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전액을 산입하도

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기준재정수입액의 대상으로 지방세 이외의 수입도 고

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79) 안영환(1997).
80) 지방도로양여세는 지방공공단체의 도로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1955년 창설되었으며 휘발유를

과세객체로 하여 국세로서 징수되는 지방도로세 수입액의 전부가 지방도로양여세의 재원이

된다. 특별톤양여세는 1957년 외항선박에 대한 고정자산세의 경감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창

설된 양여세이다. 고정자산세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용도의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석유가스양여세는 1966년부터 자동차연료인 액화석유가스에 대해 국세

인 석유가스세가 부과됨에 따라 지방도로에 사용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창설된 양여세

이다. 자동차중량양여세는 1971년 시정촌 도로의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세인

자동차중량세가 부과됨에 따라 창설되었다. 항공기연료양여세는 1972년 국세로서 항공기연

료세가 부과됨에 따라, 공항관련지방단체에 대해 항공기 소음에 의해 발생하는 공해방지,

공항 및 그 주변 정비를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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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세가 창설되었지만 1997년 4월1일부터 지방소비세가 도부현세로 창설되면서 폐지

되었다. 소비양여세가 폐지되는 대신 소비세총액의 5분의 4중에서81) 24%가 지방교부

세재원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29.5%로 확대하였다. 지방양여세는 사용용도를 특정하

지 않은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특별톤세양여세와 소비양여세만이 그

사용용도에 제한이 없을 뿐, 그 외에는 도로나 공항의 정비 등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특정재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양여세에 관한 항목과 양여액기준

및 그 규모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표 4- 2>이다.

<표 4- 2> 일본의 지방양여세 규모

(단위: 억엔)

명 칭 양 여 액 1997년 양여액

지방도로양여세 지방도로세 수입액 2,801

특별톤세양여세 특별톤세 수입액 113

석유가스양여세 석유가스세수입액의 1/ 2 157

자동차중량양여세 자동차중량세 수입액의 1/4 2,769

항공기영료양여세 항공기연료세 수입액의 2/13 160

소비양여세 상당액 4,733

지방양여세 합계 10,733

자료: , 1997 ( 9 ) , .

(1996), .

<표 4- 2>로부터 알 수 있듯이 소비양여세 상당액을 제외한 지방양여세규모는 6천

억이며 그 중 지방도로양여세 및 자동차중량양여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

양여세가 존재하던 1996년까지는 소비양여세액이 가장 많았고(1996년 규모로 1조4,246

억 ), 이에 따라 양여세도 일반재원의 성격이 강했으나 현재는 도로관련양여세가 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특정재원의 성격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97년의 지

방양여세는 양여세 특별회계에 따라 출구베이스로 1.1조엔으로 약4천 7백억엔 정도의

소비양여세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다. 국고지출금

81) 나머지 5분의 1은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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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출금은 중앙과 지방간에 경비를 구분하여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공공

단체에 특정업무의 경비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출되는 특정재원이다. 경비지원은 사업

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되며, 그 명칭도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급부금, 조성금, 위탁

금 등의 다양한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

국고지출금은 지방단체에 특정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어떤 행정서비스

의 수준을 일정하게 하거나, 또는 재해나 대규모적인 건설사업경비를 지방단체에 지

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출되고 있다.

국고지출금은 크게 나누어 국고부담금, 국고위탁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분류된다.

국고부담금은 지방공공단체가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하는 사업가운데 중앙이 부

담하는 부분을 말하며 여기에는 보통국고부담금, 건설사업비국고부담금, 및 재해국고

부담금이 있다82).

다음으로 국고위탁금은 본래 중앙이 행하는 사무에 속하나 지방공공단체가 하는 것

이 효율적인 경우에 그 사무를 지방공공단체에게 행하도록 하고 그 경비에 대하여 전

액을 중앙이 부담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집행위탁비, 통계조사위탁비 등이 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은 중앙이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특정사업의 실시를 장려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

하여 교부하는 부분이다. 폐기물처리시설정비비보조금, 농업구조개선사업비보조금 등

이 있다.

라. 중앙과 지방의 수입 배분현황

82) 보통국고부담금은 지방공공단체가 법령에 기초하여 실시해야 하는 사업가운데 중앙과 지방

공공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앙이 부담하는 경

비를 말한다. 예컨대, 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 생활보호비부담금 등이 있다. 건설사업비국고

부담금은 지방공공단체가 국민경제에 적합하도록 종합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가운데 중앙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은 법률이나 명령( )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공사업비부담금, 실업

대책사업비부담금 등이 있다. 재해국고부담금은 지방공공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재해관련사

무(법률 또는 명령( )으로 정하고 있다)로 일반재원으로는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곤란

한 경비중 중앙이 부담하는 부분이다. 재해구조사업비국고부담금, 공공토목시설재해복구사

업비국고부담금등이 있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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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수입배분전후와 관련하여 이들의 조세수입 배분상황을

살펴봄으로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로 하자. 이들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4- 3>이다.

<표 4- 3> 중앙 지방간의 조세수입 배분상황

(단위 : 억 , %)

1996 1997

조 세 총 액 902,682 970,940

중

앙

국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국고지출금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부담액

중앙순계( - - - + )

548,968

139,450

19,986

130,662

10,826

269,696

594,812

154,810

10,733

132,589

11,198

307,878

배분전의 비율 /

배분후의 비율 /

60.8

29.9

61.3

31.7

지

방

지방세

지방순계 (2+ + + - )

2

7

353,714

632,986

376,128

663,062

배분전의 비율 2/

배분후의 비율 7/

39.2

70.1

38.7

68.3

주: 1. 1996년도는 보정(추경)후(단 , , 은 당초), 1997년도는 당초본예산.

2. 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그림 4- 1]의 액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국세는 조세(특별회계분을 포함) 및 인지수입.

자료: (1997), .

<표 4- 3>으로부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배분전과 배분 후가 상당히 차이가 있

음을 관찰할 수 있다. 1997년의 국세수입액은 59.5조엔, 지방세는 37.6조엔으로 국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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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다83). 그리하여 조세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6 : 4로 국세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위에서 살

펴 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라 배분한 후의 비율은 역전되어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의

조세수입배분은 3 : 7로 중앙에 비하여 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중 지방

교부세가 15.5조엔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국고지출금으로 13.3조엔, 지방양여세가

1.1조엔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기타 지방세입

지방세입중에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수입이외에도 지방채수입과 수

수료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이 있다. 지방채는 지방공공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

충하기 위하여 채권발행 또는 증서차입의 방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채무

이행이 1회계년도를 넘는 것을 말한다84). 1997년 일본의 지방채규모는 12.1조엔에 이

르고 있으며, 지방세입가운데에서 13.9%나 되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방채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중

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기타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담금, 자산수입 등이 있다85). 그 외에

지방공공단체 수입으로서는 기부금, 연체금, 가산금 및 과태료, 예금이자, 대부금원리

수입 등이 있다. 이들 사용료 및 수수료, 잡수입을 합하면 6.5조엔에 이르며 지방세입

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 제3절과 제4절에서 설명한 지방세입의 항목을 요약하

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 <표 4- 4>이다.

83) <표 4- 3>의 주에서 보듯이 자료상의 차이로 인해 [그림 4- 1]과 금액상 약간의 차이가 있

다.
84) 당해 연도내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일시차입금은 지방채에 포함되지 않는

다.
85)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되는 것

이고, 수수료는 지방공공단체의 을 조달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것이다. 분담금은 특

정사업의 수익자에 대해 수익의 한도내에서 부담을 구하는 것이며 부담금은 법률상 근거에

기초하여 수익자 또는 손상을 입힌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재산수입이란 지방공공단체

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 출자, 매각 등에 의해 생기는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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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 지방세입 현황

(단위 : 억엔, %)

1996 199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 지방양여세 등

지방도로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소비양여세상당액

소비양여세

기타 양여세

. 지방교부세

(임시지방특례교부세 등 포함)

. 국고지출금

의무교육직원급여비부담금

기타보통보조부담금 등

공공사업비보조부담금

기타 국고지출금

. 지방채

(특정자금공공사업채 제외)

. 사용료 및 수수료

. 잡수입

337,815

301,510

36,305

19,986

2,657

2,662

-

14,246

421

168,410

130,662

29,648

40,855

50,942

9,217

129,620

14,774

51,581

39.6

35.3

4.3

2.3

0.3

0.3

-

1.7

0.0

19.8

15.3

3.5

4.8

6.0

1.0

15.2

1.7

6.1

370,143

333,248

36,895

10,733

2,801

2,769

4,733

-

463

171,276

132,589

30,179

42,560

50,249

9,601

121,285

15,077

49,493

42.5

38.3

4.2

1.3

0.4

0.3

0.6

-

0.0

19.7

15.2

3.5

4.9

5.8

1.0

13.9

1.7

5.7

세 입 합 계 852,848 100.0 870,596 100.0

주: 1. 지방양여세중 기타양여세에는 석유가스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특별톤양여세가

포함된다.

2. 국고지출금중 공공사업비보조부담금에는 보통건설사업비보조부담금과 재해복구사업

비보조부담금이 포함되는데 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료: , 9(1997)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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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방향

가. 지방교부세

일본의 지방교부세의 교부방식은 정치( )한 교부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행의 교부방식을 대신할 다른 방식의 주장은 그리 강하지 않다. 오히려 배분방식에

있어서 너무 하고 세세한 요소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간소화(예컨대 인구

면적에 국한)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한다86).

지방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은 지방단체의 자조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의 지방교부세에 의한 단체간 조정은 지방의 자조노력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 달리 말해 교부세의 보조금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원보장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의 충족(national minimum)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지방단체 스스로가 재원조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방교

부세의 개혁을 추진해 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나. 지방양여세

지방양여세의 개혁에 관한 주장은 그리 강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

하였듯이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함께 지방양여세가 폐지되어 1997년 현재 그 규모가 6

천억 에 불과하여 재원조정제도의 역할보다는 도로나 공항관련의 지출에 충당되는

특정재원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다. 국고보조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에 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이 독자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국고보조금의 영

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87). 국고지출금의 존재로 인해 중앙의 지방에 대한 수직

86) ,(1995, p.34)
87) (1995)은 지방의 독자성결여가 심하게 되도록 원인을 제공한 것이 국고보조금제도와 더불

어 세세한 부분까지 중앙으로부터의 통달(시달)에 의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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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의 행정수요나 자치단체의 독창적인 서비스공급을

막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다.

재정구조개혁에 있어서도 이를 따로 취급하여 정리하고 합리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

고 있다. 일본 행정개혁심의회(행혁심) 등의 답신에서는 보조금 등의 정리 및 합리화

를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1996)). 즉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재의의가 희박해진 것은 폐지,

보조효과가 결여되었거나 영세한 것은 폐지,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서 정착되어 있는 것은 일반재원화,

수익자부담, 융자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한 것은 폐지 감축,

효과와 효율성의 확보에 비추어 보조대상 채택기준의 재검토

라는 관점이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을 폐지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획일적인 보조

금의 배분방식을 수정하고 포괄적 보조금의 도입이나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통해 지

방단체에 독자성을 주자는 방향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라. 지방채

지방채의 경우에는 국채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대간의 불공평을 야기시키고 재정의

경직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의존도를 줄여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제2장에서 언급한 재정구조개혁의 대상에는 지

방재정까지 포함한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지방재정세출부문의 개혁

1. 중앙과 지방의 세출규모

제3절과 제4절에서는 각각 일본의 지방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본절에서는 지방재정의 세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우선 중앙과 지방의 재

정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자. 이를 <표 4- 5>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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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5> 중앙과 지방의 세출관계

(단위: 억엔, %)

1996 1997

국내총지출(A) 5,005,000 5,158,000

중앙(일반회계)

세출(B)

국내총지출에 대한 비율(B)/ (A)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대한 지출(C)

중앙순계(D=B- C)

국내총지출에 대한 비율(D)/ (A)

751,049

15

266,828

484,221

9.7

773,900

15

290,452

483,448

9.4

지방(보통회계)

세출(E)

국내총지출에 대한 비율(E)/ (A)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대한 지출(F )

지방순계(G=E- F)

국내총지출에 대한 비율(G)/ (A)

852,848

17.0

365

852,483

17.0

870,596

16.9

348

870,248

16.9

중앙과 지방의 순계(H=D+G)

국내총지출에 대한 비율(H)/ (A)

1,336,704

26.7

1,353,696

26.2

주: 1. 중앙은 당초예산액, 지방은 지방재정계획액이다.

2.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대한 지출 은 지방재정교부금, 국고지출금, 국유자산소재 시

정촌교부금, 및 NT T 무이자 대부금의 합계이다.

3.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대한 지출 은 중앙의 일반회계세입의 공공사업부담금이다.

자료: , , 9(1997) , 1997. 5.

<표 4- 5>에서는 재정투융자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중앙의 일반회계 세출규모와 지

방의 보통회계 세출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1997년 국내총지출에 대한 일반회계세출비

율은 15%에 달하고 있으나, 지방교부금이나 국고지출금 등의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의 지출 29조엔을 제외한 순계규모로는 48조엔에 불과해 국내총지출대비 9.4%에 불과

하다. 지방의 보통회계세출규모는 중앙에 비하여 10조엔 정도 더 큰 87조엔 규모로

되어 있고, 국내총지출대비 16.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대한

지출은 중앙의 일반회계세입의 공공사업부담금이 대부분이고 그 규모가 348억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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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앙으로부터의 지방에 대한 지출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따라

서 중앙과 지방을 합한 재정규모는 국내총지출대비 26.2%이다.

앞서 보았듯이 재정조정후의 일본 중앙재정의 규모는 9.4%로서 지방의 약 절반정도

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997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표에는 제시되어 있

지 않으나 최근 90년대의 국민총지출에 대한 재정규모를 보면 중앙은 9 10%, 지방은

17 20%로 지방이 중앙의 약 2배의 규모로 되어 있다88).

2. 지방세출경비 개관

가. 중앙과의 분담

지방은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외

교, 국방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앙과 분담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외교, 국방 등의

서비스는 국가전체에 외부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이 담당하기 어려우나 그 밖의

다른 많은 공공서비스는 지방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국고지출금을 설명할 때 언급하

였듯이 중앙의 위임사무가 많은 것도 그 원인의 하나가 된다. 이러한 위임사무로 인

하여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대규모의 재원이 이전되고 있는 형편이며, 위임사무를 수

행하기 위해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정보조금(국고지출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

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지방세출의 규모는 중앙의 세출에 비하여 대규모이다.

이때 비록 지방이 중앙에 비하여 규모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방세

출재원의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지방행정에는 중앙으로부터의 위임사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임사무에 대한 지출도 지방의 세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재량이 제약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고유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앙이 지침이라는 명

88) 국제적으로도 중앙과 지방을 합친 재정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예컨대 EU 제국에서 경

제 통화통합의 재정상 조건인 재정적자, 채무잔고를 보는 경우 중앙과 지방을 통합한 것

이 제시되고 있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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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아래 조절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의 정책에 의해 지방의 세

출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지방세출분류

지방세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

본의 세출도 이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것이 자치성( )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목적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이다.

목적별 분류는 토목비, 교육비, 상공비, 민생비, 위생비, 경찰비 등과 같이 행정목적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세출경비의 사회적 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성질별 분류는 재무 회계상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 보통건설사업비, 적

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각 경비의 경제적 성질을 대체적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성질별 분류는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어 중앙

에 의한 지방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류이기도 하다. 자치성에서는 성질별 분

류를 인건비 공채비등의 의무적 경비와 투자적경비로 나누고 있다. 의무적 경비의 비율

이 높을수록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성이나 탄력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적

경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89).

다. 지방재정계획상의 세출분류

여기서는 지방재정계획의 분류방법에 따라 지방세출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다90). 자치성의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경비를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표 4- 6>은 지방세출을 주요 항목별로 그 규모와 구성비를 나타낸 것다.

89) 이들 세출경비의 분류방법이외에도 경제효과별분류가 있다. 이 분류방법은 국가간의 비교

를 위해 경상지출, 자본지출, 이전지출로 나누어 분류하는 방법으로 OECD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90) 지방세출경비의 목적별분류 및 성질별분류의 특징이나 규모에 관해서는 (1996)에 자세

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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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 지방재정세출 구성의 요약

(단위 : 억엔, %)

1996년도 1997년도

계획액 구성비 계획액 구성비

1. 급여관계경비

2. 일반행정경비

3. 공채비

4. 유지보수비

5. 투자적경비

6. 공영기업에의 지출금

7. 기타필요경비

228,834

175,104

88,623

9,347

310,652

31,988

8,300

26.8

20.5

10.4

1.1

36.4

3.8

1.0

232,163

179,836

96,403

9,613

310,692

31,189

10,700

26.7

20.6

11.1

1.1

35.7

3.6

1.2

세 출 합 계 852,848 100.0 870,596 100.0

자료: , 1997( 9 ) , 1997.

<표 4- 6>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급여관계경비, 일반행정경비, 공채비, 유지

보수비, 투자적경비, 공영기업에의 전출금,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나뉘어 진다91). 이하

에서는 이들 분류에 기초하여 지방세출경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라. 지방세출경비의 특징

<표 4- 6>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997년도 지방세출 87조 가운데 급여관계경비,

일반행정경비, 및 공채비가 각각 26.7%, 20.6%, 및 11.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세출

항목은 의무적 경비로 볼 수 있는데 이 세항목을 합친 것이 세출합계의 58.4%를 차지

91) <표 4- 6>에서 급여관계경비에는 경찰이나 교육관계직원 등의 급여비와 은급비가 포함된

다. 일반행정경비에는 생활보호비나 아동보호비등의 국고보조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경비와

이를 수반하지 않는 경비로 나뉘어 진다. 또한 투자적경비에는 직할사업부담금, 공공사업비

등의 직할 보조사업과 지방단독사업으로 나뉘어 진다. 지방단독사업에는 일반사업비와 특

별사업비가 포함되는데 전자에는 보통건설사업비와 재해복사업비가 포함되며 후자에는 장

기계획사업비, 과밀과소대책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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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92). 이러한 의무적 경비의 특징은 그 지출이 의무 지워져 임의로 삭감할 수 없는

경비이고 따라서 경직성이 높은 경비라고 하는 점이다. 의무적 경비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적경비에 쓰여지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지방세출은 경직성이 높은 세출구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투자적경비를 보면 31조 으로 세출합계의 35.7%를 차지하여 단일 항목으

로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적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출로 인해

자본형성을 가져오고 공공시설 등의 스톡이 되어 그 효과가 장래에까지 남게되는 지

출을 의미한다. 투자적 세출경비에 의한 스톡의 정비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보이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투자적 세출경비가 쓰여지

고 있는가는 효과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정책판단의 자료가 된

다93). 이 투자적경비는 직할 보조사업과 지방단독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직할 보조

사업에 11조 (12.6%) 지방단독사업에 20조 (23.1%)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직할 사업은 중앙이 도로, 하천, 사방공사, 항공 등의 건설사업 및 이들 시설의 재

해복구사업을 스스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보조사업이란 지방공공단체가 중앙으로부터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을 받아 실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으로 지방단독사업이란 지방공공단체가 중앙의 보조금을 받

지 않고 독자의 경비로 임의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직할 보조사업의 경우 공공사업

비중 보통건설사업비가 9.7조 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방단독사업의 경우 일반사

업비중 보통건설사업비(5.2조 )와 특별사업비중 장기계획사업비(6.4조 )가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94). 따라서 투자적경비에 있어서 순수하게 지방단독사업으

로서의 투자적경비는 지방세출의 23.1%로 약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방단

독의 투자적경비가 적은 것은 지방의 재원이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재원이 많다

는 사실로부터 기인하는 면이 크다고 하겠다.

이제 지방재정세출부문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95).

92) 원래 의무적 경비라고 하는 경우는 인건비, 부조비 및 공채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 자

치성의 지방재정백서에는 성질별 세출결산액의 상황에 관한 통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

은 결산액에 대한 통계이므로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설명자료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

여 지방재정계획상의 통계를 이용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93) (1996).
94) 그러나 과밀과소대책사업비, 마을정비사업비, 지역종합정비특별대책사업비, 특별단독사업비

등 다른 특별사업도 1조엔이 넘는 지출이 이루어 지고 있다.
95) 한 가지 전제로 달아 두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이 일본 정부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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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재정세출 부문의 개혁

가. 지방재정세출부문의 개혁

세출부문개혁방향의 골자는 앞으로 고령화와 소자녀화의 진행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공적부담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부담률을 너무 높이는 것은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오히려 재원확충의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률이 50%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출이 사회자본의 정비 등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지 않는 소위 공공재의

공급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간부분이 진출가능한 곳에 공공부문이 진출하게

되면 민간부문의 공급이 저해(구축효과(Crow ding- out Effect))된다. 이와 동시에 교육,

문화, 복지활동 등에 공공부문의 진출이 지나치게 되면 자주노력을 게을리하여 의존

체질이 되기 쉽고 도덕적인 해이(Moral Hazard)를 일으키게 된다. 요컨대 공공부문의

효율성제고와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이 개혁방향의 중요개념이 되고 있다.

제1절에서 보았듯이 1997년 지방재정규모는 87조엔으로 중앙(일반회계)재정보다 10

조엔이 많은 규모이다(중앙재정의 1.1배 규모). 세출구성을 보면 급여관계경비가

26.7%, 일반행정경비가 20.6%, 공채비가 11.1%, 투자적경비가 35.7%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급여관계경비를 보자. 지방세출에 있어 급여관계경비 즉 인건비는 상당히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96). 이는 지방행정 서비스의 제공이 비교적 사람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는

하나 일본에서는 현재 및 장래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정원 및 급여수준에 대하여 엄

격하게 체크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경비의 경우 1997년도 국고보조부담금을 수반하지 않는 지방단독

사업이 약 10조 으로 전체 일반행정경비 18조 의 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러한 단

공공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며, 여기에는 일본의 학자들이나 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96) 1996년 지방세출에서 차지하는 급여관계경비의 비중26.7%는 중앙의 14.3%(1996년도 일반

회계예산)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이다(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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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업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이른바 덧붙이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비지출 등의 개혁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재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

다. 이 때 지방공공단체 스스로가 철저한 세출절감과 효율화를 도모해 가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기본방향이다.

이제 투자적경비를 보자. 이미 언급하였듯이 1997년도 지방재정계획에서 투자적경

비에서는 지방단독사업이 약 20조엔으로 전체 투자적경비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

다. 투자적경비의 경우 공공투자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근년 매우 높은 신장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몇 차례에 걸친 경제대책에서도 새로운 추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후 지방재정사정의 악화에 의해 단독사업의 소화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단독사업 실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적

경비와 관련한 사업은 지방채발행에 따른 공채비부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방향으로서 전국단위의 국토개발이나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조정에 필요한 투자적경비는 중앙의 재정부담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개발

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투자적경비는 지방단위로 하여 개발정비계획을 세우고 그 개

발부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개별 자치단체에 맡기는 쪽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지방세출항목 가운데 공영기업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지하철이나 버

스 등의 교통, 상수도, 하수도, 병원 등의 공영기업에 대한 지출금이다. 이들 공영기업

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와 요금의 인상, 민영화의 방법에 의해 세출절감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97).

이상에서 설명한 지방재정의 세입 및 세출부문에 대한 개혁과 관련한 정책시사점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97) 예컨대 상수도의 경우 그 검침을 민간위탁 하였을 때 드는 비용은 직영의 36.5%, 요금징수

시는 직영의 44.2%에 불과하여 공영기업이 경영합리화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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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 및 정책시사점

제1절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른 특수성

이제 일본의 재정개혁 및 세제개편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이들 개혁으로부터

어떠한 정책시사점이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재

정개혁과 세제개편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가 일본과는 어떻

게 다른 위치에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의 실정은 일본과 매우 다르다. 또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

기서는 경제환경에 있어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의 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에 맞는 재정개혁 또는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일본 경제는 오일쇼크 이후 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금융지원체제 이전까지 라고 볼 수 있다(<표 5- 1> 참조). 우리나라

의 은 1960년대부터 1997년 경제위기에 따른 IMF 금융지원 이전까지

7%를 넘는 고성장 경제98)인 데 반해, 일본은 1960년대에 10.6%의 높은 성장률에서

1970년대에는 5.2%, 1980년대는 3.8%, 1990년대는 2.2%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제에서는 재정구조개혁이나 조세정책도 달라져

야 할 필요가 있다.

<표 5- 1> 실질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4개국 평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4.49 2.99 2.29 1.45

한 국 7.68 9.81 7.87 7.56

일 본 10.55 5.22 3.78 2.16
주: 각 연도의 실질 GDP 성장률의 단순평균이며, 1990년대는 1990 1994년까지의 5년간의
실질 GDP 성장률의 단순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각 연도.
, , 1996.

98) 1995년 및 1996년에도 각각 8.8%, 6.9%로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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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일본은 가 인 경제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998년 이전까지

로서 특히, 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는 1993년 말 3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4년 이후 다시 적자를 기록

하기 시작하여 1996년 말 23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99). 반면, 일본의 경상수

지는 1993년 14조 7천억엔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후 다소 줄어들기

는 하나 1995년 10조 4천엑, 1996년에는 7조 2천억엔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경

제로서 우리 나라와는 매우 다른 무역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이고 그 외채 규모가 계속 증가하

고 있다100). 우리나라 외채규모는 1980년 말 272억달러로 GNP 대비 44.9%였으나

1986년 이후 국제수지의 호전에 힘입어 1989년 말에는 294억달러로 GNP 대비 13.3%

로 호전되었다. 그러나 그 후 외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1996년 말 1,020억달러 GNP

대비 21% 수준에 이르고 있다101).

넷째, 일본에 비해 의 이 크다. 앞서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상황하

에서 방위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으며 통일이 달성될 경우 경제개발지출이나 교육관

련지출 등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은 와

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등 앞으로의 재정수요 증가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나 그 는 일본의 경우와 매우 다르고,

또한 양국이 서로 다르다. 이제 이러한 상이한 여건하에서 일본의 재정구조개혁

99) IMF 금융지원시기인 1998년의 경상수지는 약 399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이 구조적으로 일본과 같은 흑자경상수지를 가진 구조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100) 물론 그 성격이 다르기는하나 1997년 11월 말 이후에 있었던 IMF 금융지원 또한 대표적

인 외채이다.
101) 본문에 있는 수치는 강동호(1997)에 나와 있는 수치이다. 한편, 대외자산에서 부채를 뺀

대외순자산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순외화

자산은 1988년 218억달러, 1990년 305억달러, 1995년 505억달러인 데 반해 일본의 대외순자

산은 1988년에 2,943억달러, 1990년에 3,634억달러, 1995년에 7,481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한

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일본은행, 경제통계연보 를 이용하여 계산). 한편 1997년 말 총외채

1,581억달러, 대외자산 1,054억 달러, 대외 순채무 527억달러, 1998년 말(예상치) 총외채

1,520억달러, 대외자산 1,345억달러, 대외 순채무 175억달러이고, 1999년 말 대외 순채권국으

로 전환될지 모른다고 보도가 있었다(중앙일보 1998. 12. 30). 그러나 주지하듯이 급속한 자

본이동(예컨대 외국인의 자본회수)과 맞물려 1997년 11월에 발생한 외환위기와 그간의 실물

부문의 성장경제에 일조를 한 외채의존형 경제 패턴과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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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을 제시해보기로 하자.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

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재정 및 조세구조에서 어떻게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보

이고 정책시사점을 모색하는 순서를 취하기로 한다.

제2절 재정구조개혁에 대한 평가와 정책시사점

1. 재정구조개혁에 대한 평가

가. 재정적자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검토

제1장에서 우리는 재정적자의 누증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폐해 및 부작용 등에 관

해 언급하였다. 우선 일본정부가 폐해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진단함으로서 재정개혁에 관한 평가를 내려보기로 하자. 일본 정부에서 재정적자의

폐해로서 들고 있는 것들에 관해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을 조달하기 위해 를 하게 되고 이것이 세대간의 불공평을 초

래하고, 소비지출의 감소를 가져와 경기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이 실추되어 엔 의 하락을 초래하여 수입인플

레를 초래해 국민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는 재

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무리한 공채비 부담으로 의 및 국내 경제의

이 지연되어 실업률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자 누증

이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민간설비투자를 억제하는 효과인 소위 구축효과

(crow ding- out effect)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지적한 폐해들이 일본경제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기보다는 변

형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의 폐해지적을 보면 비록 아직까지

증세에 의한 세대간의 불공평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의 경제주체는 미

래의 증세에 의한 소득감소 또는 불안을 우려하여 소비지출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

다102). 이것이 바로 현재의 경기후퇴 상황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102) 주지하듯이 현재의 공채발행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은 결국 미래의 증세로 이어질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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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두번째로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실추로 인해 현재

엔화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자 누증이 일본에 대한

신용실추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103). 현재 일본의 경우 엔화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가나 수입인플레이션 현상보다는 국내 및 수입수요의 감소에 따

른 경기침체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1997년과 1998년에는 마이너스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들고 있는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무리한 공채비 부담으로 의

는 이미 겪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세출에서 차지하는

공채비의 부담은 22.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104). 이 경직성경비인 공채비로 인

해 일본 국내 경제의 이 어느 정도의 지연되어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105).

마지막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정적자의 누증이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민간설

비투자를 억제하는 구축효과(crow ding- out)는 그리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 경제정책의 효과가 상쇄된다고 하는 것이 리카도의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이다.

앞서 제3장에서 감세정책을 논의할 때 일본정부가 항구감세정책의 추진을 반대했던 논리가

이 등가정리였다. 그러나 공채발행에 의한 경기부양정책이 미래의 증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

상한다면 소비증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대장성의 재정구조개혁에서

의 폐해지적과 감세정책에서의 논리적 근거제시는 상호간에 모순에 빠져있다고 할 것이다.
103) 1998년 11월 24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사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무디스사가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에 대해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이 비록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

도 신용실추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104) <부록>의 재정수지에 관한 모델에서도 재정적자가 재정운영의 경직화를 가져오는 것임을

보이고 있다.
105) 순채무(채무-채권)에 주목하여 일본이 비록 미국이나 EU에 비해 순채무가 작기 때문에

일본의 재정적자는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소위 ‘엄살’론자). 그러

나 이들의 주장이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구조개혁이

고령화화 소자녀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앞으로 재정파탄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순채

무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국 및 EU에 비해 작게 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점

에 주목하여 재정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순채무에 주목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논의보다는 재정구조개혁론자들이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계속적인 침체와 함께 이러한 재정개혁론자들의 주장은 한발 후

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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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이자율이 충분히 낮은데도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나타

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고도성장경제를 지속하기

위한 투자활성화정책이 이제는 더 이상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경기활성

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한다. 실제로 일본을 대표하는 대

형거시경제모델(macro- econometric model)106)에 의하면 제1차 석유위기를 전후해 투

자승수가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7).

나. 재정구조개혁의 문제점에 따른 평가

제2장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은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몇가지 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재정구조개혁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일반세출과 관련된 항

목별 문제점지적보다는 재정개혁전반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의 포괄재정조정법(OBRA 90/93), 프랑스의 재정 5개년 계획법(1994년 제

정)에 비해 세입면에서의 개혁규정이 없다는 점이다108). 현재 발표된 재정구조개혁의

추진방안은 거의 모두가 세출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세입과 연계하여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은 주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개혁에 관련되어 있어 특별

회계와 관련된 개혁이 함께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제2의 예

산이라 불리는 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109).

셋째, 정부의 범위는 광의로서 일반정부만이 아닌 공적기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인 재정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세출삭감에 그쳐서는 그

106) 이는 각 경제주체가 행하는 경제활동총계인 경제전체에 대한 계량경제모델을 가리킨다.

국민소득이나 민간설비투자 등이 변수로서 이용되며, 매년의 경제예측이나 경제계획의 책

정 등에 이용되고 있다.
107) (1997, p.340)
108) 일본에서는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어떻게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

여 주요국에 그 조사단을 파견하여 조사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

, 1997에 정리되어 있다.
109) 필자가 1997년 8월 일본 출장시 이에 대해 면담하였는데 대장성의 담당자는 곧 후속조치

가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도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대책추진으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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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독립운영주체로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

도 공적기업과 관련한 개혁이 일본의 재정구조개혁 내용에는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다.

넷째,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등 세출팽창을 가져오기 쉬운 예산과정상의 요인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결여되어 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추

가경정시에 그 개혁의 핵심을 교환시킬 여지를 다분히 남겨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러한 일련의 팽창요인을 막기 위하여 재정구조개혁법까지 제정하면서 재정구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1998년 11월 긴급경제대책이 발표되면서 이 법 자체가 동결되

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정구조개혁 추진자체가 언제 실현될지 모르며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개혁 내용이 변형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이다.

다섯째,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일본은 재정구조개혁 이외에 사회보장개혁 등 6대 개

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때 재정구조개혁이 다른 개혁과의 연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

이기 때문에 재정구조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6대 개혁에 대한 논의 자체가 미루어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이 지금까지 취해진 개혁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개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2. 한일 재정비교와 정책시사점

일본에서와 같은 재정개혁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걸친 개혁은 OECD 등 많은 국가

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110).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가과제

중에서 재정개혁을 중요한 개혁과제로 하고 있었는데, IMF 금융지원체제 이전까지 그

내용은 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를 충족시키기 위해

를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그 후 1997년 11월에 발생한 IMF 금융지원에

따라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출구조로 전환하였고, 1998년 9월 적극적인 경기부양정

110) 주요 외국의 재정개혁에 관한 사례에 관해서는 (1997) 및 국중호 신기선 편역(1998)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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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천명함으로써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국의 재정개혁을 비교해 볼 때, 일본은 현재 재정적자가 극심한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대규모 재정적

자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의 누증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정구조개혁의 최대 현안을 의 실현에 두고 이를 강력히 추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자 누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눈앞에 다가온 21세기에

활력 있는 경제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다

시피 일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정적자의 폐해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는 진단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재정적자의 폐해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적자에 따른 세대간의 불공평, 재정의

경직화, 구조조정지연에 따른 실업증가 등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려되는 사항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는 일본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96년 말 우리나라의

국채발행잔액은 26조원으로 GNP 대비 6.6% 수준이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본의

47.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111). 이처럼 국채잔액비중이 낮은 것은 1984년 이후

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으나, IMF 금

융지원과 함께 늘어난 재정적자는 1998년부터 불어나기 시작했고 경기침체와 세수감

소로 1999년에는 통합수지 재정적자를 GDP 5.8%(27조 5천억)로 보고 있다112). 일본

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인데, 그후에 현재와 같은 재

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는 요즈음 구조조정의 한가운데 있지만 이상과 같은 배경을 갖는 일본의

경험으로부터도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모두 앞으로 확대될 관련 지출에 대비하여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우리나라가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을 그대로 답

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으로 볼 때 일본은 1970년대

에 안정성장경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를 순환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여 공채발행

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던 것이 현재의 재정상태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였고

111) 김성진, 1997년 한국의 재정 , 매일경제신문사, 1997, p. 39.
112) 동아일보 199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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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와 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않

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재정구조개혁의 핵

심은 을 통해 재정적자의 누증규모를 줄여나가고, 고령화와 소자녀화의 진전

에 따른 의 를 준비해나가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경기침체

로 연결되기 쉽다고 하는 데에 일본경제정책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가. 비교

이제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에서 우리는 어떠한 을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 보자. 이를 위해 우선 양국의 를 간단히 비교해보기로 한다.

역사적인 추이를 보아가며 양국의 을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여기

서는 양국의 1997년 세출비교를 통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그치기로 하겠다113).

1997년도 양국의 재정지출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비교하면 다음 <표 5- 2>와 같다.

<표 5- 2> 한국과 일본의 세출비교(1997년)

(단위: 조원, 조엔, %)

한 국 일 본

항 목 금 액 구성비 항 목 금 액 구성비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일반행정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

재특지원

13.7

12.1

5.9

16.3

6.8

6.8

0.4

2.0

21.4

18.9

9.2

25.5

10.6

10.6

0.6

3.1

방위관계비

문교및과학진흥비

사회보장관계비

공공사업관계비

지방교부세교부금

기타경비

국 채 비

4.9

6.3

14.6

9.7

15.5

9.6

16.8

6.3

8.1

18.9

12.5

20.0

12.4

21.7

전 체 64.0 100 전 체 77.4 100

자료: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 1997.

, , 1998.5.

113) 일본의 재정 개혁에 대한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외(1988)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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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직성 경비

우리나라는 가, 일본은 가 각각 의 주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위비(1997)는 전체 세출의 21.4%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국채비

도 총세출에서 21.7%를 차지하여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을 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의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를 일정 규모

로 유지시켜야 하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가 계속 일정 규모로 유지할 필요

가 있는 경비는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2) 경제개발 관련비

199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세출 중 에 대한 지출비중은 25.5%로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의 비중 12.5%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

는 일본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정부에 의한 의 창출이 높은 경제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 관련 지출비

우리나라의 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의 18.9%를 차지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이에 더하여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및 문화지출비와 경제개발비

항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까지 고려한다면 일본의 문교 및 기술진흥비

(6.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사회보장 관련지출

우리나라는 사회개발비 항목의 사회보장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본의

가 우리의 에 대응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관

계비는 총세출의 18.9%인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개발비는 총세출의 8.5%로 일본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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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지출요구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사회보장관련지출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와 의 진전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와 함께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는 항목이다.

5) 한편, 지방세출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세출구조에서와 같이 비슷한 분

류를 실시하여 비교하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다. <표 5- 3>에서는 기능별분류에 의한

한국과 일본의 지방재정세출에 관한 비교표를 보면 세출항목별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5- 3> 지방재정세출의 비교(1997)

(단위: 억원, 억엔, %)

한 국 일 본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 일반행정비

2. 사회개발비

3. 경제개발비

4. 민방위비

5. 지원 및 기타경비

95,822

261,462

220,347

10,381

17,281

15.8

43.2

36.4

1.7

2.9

1. 일반행정비

2. 급여관계비

3. 공채비

4. 유지보수비

5. 투자적경비

6. 공영기업에의 지출금

7. 기타필요경비

179,836

232,163

96,403

9,613

310,692

31,189

10,700

20.6

26.7

11.1

1.1

35.7

3.6

1.2

세출합계 605,293 100.0 세출합계 870,596 100.0

주: 1) 위 수치는 예산 자료임.

자료: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8.

2. , 9 , 1998.

위 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세출(1997)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개발비가 43.2%로 가장 높고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36.4%로 그 다음

을 차지하고 일반행정비가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투자적경비의

비중 35.7%로 가장 높으나 일반행정비와 급여관계비가 각각 20.6%, 26.7%로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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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지방재정세출은 수평적인 비교가 어렵게 되어 있

다. 그러나 양국에서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채비

가 그리 중요한 비중을 하지 않아 항목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11.1%나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서도 중앙재정에서와 같이 재정적자의 문제가 심하게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이 현저하게 낮은 형편이다. 예컨대 1994년

국내총생산에서 사회보장부담이 차지하고 있는 부담률을 계산해 보면 일본의 경우

10%인 데 반해 우리 나라는 1.5%에 불과하다114).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도 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1995년 6.7%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1995년에는 그 비율이 9%로서 2.3%포인트

나 증가하고 있다115).

현재의 낮은 복지비 지출 수준, 핵가족화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급부나 은 크게 늘어날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즉, 우리 나라는 IMF의 금융지원체제가 극복된다고 하여도 멀지 않은 장래에 저

성장 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세수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하에 직

면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의료 등 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특수한 요인

으로서 IMF의 금융지원체제가 극복되기까지는 높은 실업급부를 유지하여야 하고 동

시에 적어도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높은 수준의 을 유지하여야 하므

로 재정상황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물론 재정지출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민부담을 높여 충당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복지비 지출은

대부분 소득재분배차원의 지출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

는데 에서 국민부담률의 인상에 따른 재원확보는 한계가 있을 것도 명심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성장경제를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IMF 금

114)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 1997, , , 1996 참조.
115) 통계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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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체제 이후 고도성장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왜냐하면 주지

하듯이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에 따라 고도성장경제는 머지않아 멈추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이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IMF금융지원체제 극복이후 에 진입한다고 하

는 경우에 이것이 일시적인 에 따른 요인인가 구조적인 요인인가를 살펴보아

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에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저성장 경제에의 진입이라고 한다면

공채발행과 같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일본의 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듯이 은 현재 일

본이 안고 있는 , 세대간의 부담불공평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현재 에서 진행되고 있는 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것이다.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이 왜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을 되짚어 보면, 바로 의 인 를 인 로 여기

고 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공채발행에 의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는데서 비롯되

었다고 하겠다116).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또는 은 어떠한 방

향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참

고하여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숙고해야 하는 것은 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것이 인 요

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진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느 요인에 의해 비롯된 것인가에 따라 그 이 다르기 때문

이다. 앞으로는 순환적인 요인에서 나오는 경기침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117) 구조적인

116) 필자의 이와 같은 판단과 관련하여 다른 각도에서 점증주의 예산편성방식과 들의

로비로 인한 세출삭감 부진, 일본열도개조론 등에 의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전개 등도

재정적자지출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한 일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재

정지출의 확대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과 순환적인 요인 중 순환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세출부문의 사회보장지출 급증, 점

증주의 예산편성방식, 그리고 들의 로비로 인한 세출삭감 부진 등으로 인하여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이것이 공공지출의 확대를 가져오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확대된 면이 있

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경제원칙이 중시되지 못하는 지

출확대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117) 이 경우는 공채발행과 같은 케인즈적인 정책이 유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상

황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로는 남북통일에 의한 거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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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IMF 금융지원체제에 따

른 구조조정의 시기이다. 때문에 적자재정의 편성이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

으나 일본의 교훈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적자재정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인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만약에 인 에 의해 로 진입하게 되었다면 이 때 정부

주도의 ( ) 이 고성장 경제를 계속하여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

식하고 재정이 관여해야할 범위를 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118). 한편, 자유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의 만이 아닌 , 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이나 경제구조개혁 등 기타개혁과 연계하여 이와 같은

환경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119).

셋째, IMF 금융지원에 따른 경제위기극복 이후를 대비하여 서둘러야 할 것은

의 이다. 일본의 연금제도는 납입보험료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보험급부

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 인상, 급부율 인하 등을 핵심으로 한 연금개

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및 에 맞지 않은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래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거울삼아 재정규모에 맞는 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선진국보다 복지수준지출이 적다고 하여 우리도

그 수준만큼 지출한다면 이는 오히려 와 세대간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주범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복지비 지출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넷째, 파국에 이를지도 모를 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지적하는데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며 북한과의 대치국면으로 인해 의 이 상

당히 높다. 이 때 만약 비극적 시나리오로서 우리 경제가 저(안정)성장 경제, 높은 복

지지출구조, 대규모의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심각한 외채수준(저성장, 고복지, 고무역

적자, 고외채)이라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 는 심각한 에 봉착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118)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주된 내용은 바로 규제완화인데,

이는 이러한 환경정립을 위한 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119) 일본에서 6대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혁이 그 하나에만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이 있다하더라도 정책상

호간의 연계가 부족하였다는 것은 이에 지적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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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모르며, 여기에 남북통일로 인한 의 거대한 요구가 가세하는 경우 재정

상황은 파국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정성장경제 고복지수준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도래하게 되는 구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높은 무역적자, 높은 외채 수

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비극적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

본의 재정구조 개혁을 참고로 를 유도하여 를 유

지하면서 및 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만약에 파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자체만의 재원조달로는 재정수

요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IMF 금융지원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와 함

께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인 를 높이고,

으로 필요하게 될 대규모 재원확보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

다120)121).

제3절 세제개편과 정책시사점

재정구조개혁의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본의 재정구조개혁의 내용에는 세입면

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국가예산에 있어 세출과 세입의 분리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세출면을 중심으

로 개혁내용을 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이 세출면에서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입비교

우선 1996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입구조를 비교해 보아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120)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지방재정세출의 경우도 중앙재정에서와 같이 재정적자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재정구조개혁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세출과 관련된 평가나 정책시사점에 관하여는 따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121) 이때 구체적으로 그 수단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세출항목별로 그 개혁을 다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를 모두 다루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특수성이 있는가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

조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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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한국과 일본의 세입비교 (1997년)

(단위: 조원, 조엔, %)

한 국 일 본

항 목 금 액 구성비 항 목 금 액 구성비

- 국세

o 소득세
o 법인세

o 부가가치세
o 상속세
o 인지세

o 관세
o 교육세
o 교통세

- 기타수입

69.9

14.9
9.4

19.5
1.2
0.4

5.8
5.4
5.5

3.2

95.5

20.4
12.8

26.6
1.6
0.5

7.9
7.4
7.5

4.4

- 조세 및 인지수입

o 소득세
o 법인세

o 소비세
o 상속세
o 인지수입

- 공채금수입

o 특례공채
o 건설국비

- 기타수입

57.8

19.5
14.8

9.7
2.4
1.8

16.7

7.5
9.2

2.9

74.7

25.2
19.1

12.5
3.1
2.3

21.6

9.7
11.9

3.7

전체 73.2 100.0 전체 77.4 100.0

자료: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 1997.

, , 1998. 4.

<표 5-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세입구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의 비율이 낮고 소비과세

로서 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즉, 우리나라는 가, 그리고 일본은

가 중심이 되는 조세체계이다. 둘째, 일본은 공채수입의 비중이 21.6%나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입의 대부분을 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셋째, 양국의 GDP

대비 을 비교해보면 1997년 우리나라는 21.5%, 일본은 18.8%로 우리가 일

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122). 이는 우리나라는 세입의 대부분을 조세수입에 의존하

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부담에 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1996년 말 현재 우리나라 21.3%, 일본 37.2%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

이다123). 이처럼 우리나라가 조세부담률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하지만 사회

122) 양국 모두 예산대비수치이다. 재정경제원, 조세개요 , 1997. , ,

1997. 일본은 국민소득대비 부담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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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부담률은 훨씬 낮은 상황에 있다. 이제 제3장에서 논의한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시사점 또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말 그대로 ‘구조조정’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

에 우리는 일본의 세제개편 특히 감세정책에 관하여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

며, 일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정책시사점 또는 교훈은 무엇인가124)?

우선 감세정책에 관하여 보면 이 정책이 경기부양효과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이지

만 이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구

조조정의 시기하에서는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강해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증가

하게 될 것이므로 경기부양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자세히

보았듯이 일본의 경우 1998년 11월의 긴급경제대책이나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항구감세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항구감세정책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확신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의 상황과 같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수준으로 보아 1970

년대 말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IMF의 금융

지원과 맞물린 경제위기로 인해 1만불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일본은 1인당 GDP가

1970년대 말에 이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1995년에 4만불을 웃도는 실정이다125).

123) 여기서 우리나라 사회보장부담은 사회개발의 항목에서 교육 및 문화지출비를 차감하여 계

산하였다(재정경제원, 조세개요 , 1997. 예산개요 , 1997. , ,

1996 참조). 일본의 경우는 국민소득대비 비율이다.
124) 1990년대 후반의 세제개편 논의가 주로 감세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감세정책과 관련된 정책시사점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다. 조세체계의 개편방향과 관련된 시

사점에 관해서는 후술하는 지방세입 부문의 개혁과 정책시사점에서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125) 일본의 1인당 GDP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5> 일본의 1인당 GDP

(단위: 달러)

1978 1979 1980 1981 1990 1995

1인당 GDP 8,482 8,704 9,049 9,921 24,028 41,361

자료: IMF, International F inancial S tatis tics , April 1998.

, ,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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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의 경우 석유위기 이후 구조조정126)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

아 현재 공채발행에 따른 여파가 심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

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

은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10 20여년 후(공채의 상환부담에 따른 영향

이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에는 현재의 일본과 같이 적자공채에 따른 재정상의 폐해가

나타나 경제상황이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127).

이제 우리나라에서 감세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과연 그 유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보

기로 하자. 케인지안의 정책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에, 합리적기대론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현

재의 감세정책은 미래의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그 효과가 없는 것이

된다. 극단적인 합리적기대론자의 입장보다는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을 것이

라 보는 견해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록 감세정책이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효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구조

조정이 한창인 현시점에서 감세정책을 위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을 펴는 것은 정책당

국이 구조적인 요인과 순환적인 요인을 구분하지 못한 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되어

상호간에 모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감세정책이 유효수요를 창

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성이 팽배해 있는 곳에 유효수요를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더 크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현재의 감세정책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케인즈적인 경기

순환의 후퇴기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정책과 경제의 구

126) 여기서의 구조조정은 한 마디로 비효율성의 제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현

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비효율성의 제거를 통한 재정지출의 슬림화를 지칭하고 있

다. 즉, 일본의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비효율적인 부문에 대한 계속

적인 공공지출의 확대나 정책금융 등을 통한 비경쟁적 금융산업의 온존 등이 1990년대 후

반의 시점에서 방대한 재정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것이 재정적자를 누증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일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일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
127) 이에 더해 우리나라에서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재정 사정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앞의 재정구조개혁의

시사점 부분에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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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 발생에 따른 조정은 서로 맞지 않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의 시기에 정책당국자가 소득세 감세,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촉진책이나 재고조정 등을 통하여 경기후퇴기를 조정하

기 위한 재정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정

책으로 펴고 있는 것은 바로 공급능력에 비하여 수요가 뒤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수

급갭을 메꾸기 위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바로 재고조정 등과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므로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우리가 일본의 세제개편 또는 감세정책으로부터 배워 취해야 할 정책은 항구적인

감세로서의 경기부양정책보다는 당분간 고통은 수반되더라도 구조조정을 위한 일정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비효율성이 온존하고 있는 현 상

황에서 실시되는 (항구)감세 정책수단은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이 허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의 기반붕괴를 염려하여 감세정책을 실시

한다고 하여도,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세정책은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정책으로서 실시하고 구조조정이 상당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고려해 보

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다.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는 재정정책으로서는 예컨

대 산업구조개편, 중복 과잉투자, 금융관행 등의 문제를 해소가 될 것이다. 이 때 구

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에 관한 것은 각부분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

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 판단에는 경제학적인 입장에 더하여 정책당

국자와 민간경제주체의 공감대형성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지방세입부문의 개혁과 정책시사점

가. 한일 지방세체계의 비교

이상에서는 일본 재정개혁 및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상의 시사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제4장에서 언급한 일본의 지방세입 부문의 개혁이 우

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언급하기로 한다. 지방세입부문의 개혁에

- 90 -



있어서는 항구감세정책에 관련된 논의보다는 지방세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

다. 그 이유는 일본의 항구감세정책이 주로 국세와 관련되어 있고 지방세는 제4장에

서 보았듯이 소득과세인 주민세 감세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주민세

라는 소득과세보다는 재산(또는 자산)과세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

라 지방세입 및 지방세체계에 대해 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나라 를 보기로 하자. [그림 5- 1]에서는 1997년 우리나라 지

방세입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1] 우리나라 지방세입의 구성(1997년)

지방교부금

7.0조원

지방

양여금

2.9조원

국고보조금

5.5조원
지방세

18.5조원
세외수입

31.2조원

지방채 및

기타

4.5조원

의존재원 15.4조원

지방세입 69.6조원

자료: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 1998.

1997년 우리나라의 지방세입 69조 6천억원 가운데 지방세는 18조 5천억원으로 지방

세입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42.5%에 비하면 낮은 비중이다(1996년).

이에 비해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규모는 15조 4천억원으

로 22.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외수입이 31조 2천억원으로 44.5%를 차지하

여 지방세 수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8). 따라서 지방세 개혁만

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면 지방재정전체의 개혁을 다루는데 있어 그 만큼 제약되어 있

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28) 이처럼 우리나라가 일본 지방세입과 다른 것 중의 하나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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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를 보도록 하자. <표 5- 6>에서는 1997년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및 세수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6> 우리나라 지방세체계 및 세수입(결산) 현황

(단위: 억원, %)

1997 1997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도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82,446

33,542

42,987

2,310

3,607

3,466

2,758

708

96.0

39.0

50.0

2.7

4.2

4.0

3.2

0.8

시

군

세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85,648

23,050

5,913

20,805

28

478

22,571

12,803

11,135

7,399

3,926

88.3

23.8

6.1

21.5

0.0

0.5

23.3

13.2

11.7

7.6

4.0

합 계 85,912 100.0 합 계 96,973 100.0

지방세 총계(186,326) 도세(46.1%) 시군세(52.0%) 과년도수입(3,441: 1.8%)

주: 1) [그림 5- 1]의 지방세액과 차이가 있는 것은 통계자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도세에는 광역시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도세와 광역시세의 분류는 정확히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위표와 같이 도세와 시군세를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위표는

도세, 시군세의 세목분류에 따라 지방재정연감에 있는 세목을 추출하여 산출한 것임

에 주의를 요한다.

자료: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 1998.

2.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 1998.

<표 5- 6>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지방세체계는 도세 6개 세목과 시군세 9개 세목으

로 모두 15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처럼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는 일본에 비해 복잡하지는 않은 구조이

다. 그러나 일본과는 그 구성이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

<표 5- 6>을 보면 도세의 경우 1997년 우리나라는 취득세가 도세수입의 39.0%, 등

록세가 50.0%를 차지해 이들을 합하면 도세수입의 89.0% 차지하게 된다. 취득세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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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세는 자산의 취득과 등록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자산과세에 속한다. 따

라서 도세는 자산과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세의 경우는 주민세가 시군세 수입의 23.8%, 자동차세가 21.5%, 담배소비세가

23.3%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3.2%를 차지하여 이 네 개의 세목을 합하면 81.8%를 차

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주민세만이 소득과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주민세가

전체 지방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한 자산과세비중은 전체 지방세수입

의 47.9%에 이르고 있다129). 그리고 소비과세로서의 개별소비세인 담배소비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13.0%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세구조는 과는 달리

자산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베이스로서의 소득이나

소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제4장에서 본바와 같이(<표 4- 1> ) 1997년 세 수입의 대부분은 도부현민세와 사업

세(이 두세목이 도부현세 수입의 61.6% 차지)의 소득과세가 차지하고 있다. 시정촌세

의 경우 소득과세로서 시정촌민세가 45.6%, 자산과세로서 고정자산세가 41.4%를 차지

하여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정책 시사점

제4장에서 일본 지방세부문의 개혁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지방세 구

조는 소득과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도부현세의 경우 사업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세중에서도 법인사업세의 비중이 높아 법인의

사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또한 세수입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지방세 개혁방향의 골격은 도부현세에 속하는 법인사업세를 개혁하여 소

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미 1997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정촌세의

경우는 지방공공단체의 편익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정촌민세를 비롯한 소

득과세와 고정자산세를 비롯한 자산과세를 위주로 하는 기본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

129) 여기에 자동차세를 자산과세로 취급하여 자동차세까지 더하면 59.1%에 이른다. 우리나라

나 일본의 경우는 자동차세를 자산과세로 취급하고 있으나 OECD에서는 이를 소비과세로

취급하고 있다(OECD의 Revenue Statis t ic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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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국세 및 지방세의 는 위주로 되어 있다.

앞으로 세제개편에 관한 기본방향은 의 비중을 높여 에

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130). 이러한 일본의 세제개편

의 근간에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원칙

에 기초하고 있다. 제3장에서 본 항구감세정책의 대상이 주민세 감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주민세 감세가 경기부양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 점도 있지만 한편으

로는 이처럼 각 과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배어 있다131).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일본과는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자산

과세가 위주로 되어 있고, 취득세,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의 자산과세를 합하면 전체

지방세 수입의 48%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득과세로서의 주민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12.4%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일본의 주민세(도부현민세 시정촌민세)가 지방세 전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2%에 달한다. 여기에 법인소득과세인 사업세를 더하면

52.5%를 차지하여 지방세 전체적으로 소득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지방의 소득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소비과세로 담배소비세는 전체 지방세 수입의 12.1%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지방

세의 경우에도 그 개혁방향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이라는 과세베이스를 많이 확보

하여 소득과세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는 대부분 충분한 세원이 될 정도의 소득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에 더

해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것도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나가기에는 어려운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소득과세를 높여 간다고 하는 경우는 우

선 지방의 세원으로서의 소득확보와 지역간의 소득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지방재정의 원칙으로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역주민의 부담이 일

치하도록 하는 응익원칙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산과세가 지방세로 합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130) 세제조사회(1997) 참조.
131) 일본에서는 소비세의 도입시 직 간비율의 조정이 그 도입의 근거의 하나로서 들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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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에서 올리고 있는 소득의 경우도 지방공공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주민세는 실로 지방단체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의 부담을

밀접히 연계시키려고 하는 의도로서 부담지우고 있다132). 우리나라의 지방세부담의 경

우 소득과세가 부족한 것은 한편으로 지방단체의 서비스가 부족한 것과도 관련이 깊

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단시일내에 소득과세의 확충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것이

다. 이에 비해 소비과세의 경우는 기본적인 소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득과세보다는

그 세원을 확보하기가 다소 용이한 형편이다133).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세 부문의 개혁

방향으로서는 현재의 자산과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소비과세의

확충을 꾀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서비스의 제공확대와 함께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가

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이 있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리공급이라고 하는 것

도 지역주민의 효용증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는 지방재정 조정제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혁과제라 할 것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부문의 개혁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세

및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는 유사성이 많이 존재한다. 지방재정

에 있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 때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있

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로부터의 의존

재원이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교육관련 의존재원은 바

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지방국고보조금의 형식을 취하고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서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합되어 양재정의 연

계하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현재와 같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는 양서비스를 분리하여 교육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일반공공서비스와 교육서비스이 선택에서 주민의 왜곡이

132) , , , 1996.
133) 앞의 <표 5- 6>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소비과세로서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소비세로서 지방소비세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일반소비세

로서 지방소비세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것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이에 관해서는 언급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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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는 성질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또 교육서비스이 공급자와 그 수요자와의 사

이에 비용 부담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도 발생하

기 쉽다. 일본에서는 양재정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주

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높은 효용을 가져다 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으로부터 항목별로 하나

하나의 개별적인 시사점을 끌어내기에 앞서 우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통합이 선행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시의 일본의 지방재정의 형태는 비록 양국간

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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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재정수지구조에 관한 모델

제1절 기본모델

일본의 재정구조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수지구조, 특히 재정적자의

해소에 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정적자는 왜 또는 어떤 이유로 문제가 되

는 것일까. 재정적자가 지속된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일까. 재정적자의

결과 재정의 파탄은 과연 일어나는 것일까. 일어난다고 하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일어

날 것이며, 그것은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 등의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이 가

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구조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재정개혁의 기조는 주로 세출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렇다고 하여 일본이 조세제도 등의 세입문제에 관하여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구조개혁의 내용이 주로 세출삭감을 통한 적자재정구조에 치우쳐 있다고 하여도

재정적자문제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을 빼놓고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 즉 재정수지가 가 되는 경우가 바로 재정적자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 가 되는 부분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채(국채 또는 지방

채)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재정수지 또는 적자에 관한 것을 보다 명

확히 살펴보기 위해 간단한 모델을 이용해 보기로 하자134).

우선 재정수입과 지출구조를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t년도의

재정지출(세출)이 g라는 증가율로 증가하고, 재정수입(세입)T t가 라는 증가율로 증

가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G t = G 0e
gt

T t = T 0e
t

134) 여기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1983)과 Stein(1982)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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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t는 t년도의 공채비를 제외한 재정지출(세출), T t는 t 년도의 재정수입(세

입)을 나타낸다. g는 세출 증가율, 은 세입증가율이며, G0 와 R 0는 각각 초기의 세

출과 세입을 의미한다135). 다음에 t 년도의 공채잔고를 bt라고 하고, 공채이자율을 i

라 하면 이자비용에 따른 공채비는 ibt가 된다136).

이상의 세출, 세입 및 공채(재정적자)부문을 고려하여 t 년도의 정부부문의 수입과

지출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 0e
gt + ib t =

db t

dt + T 0e
t

식의 우변에서
db t

dt 는 t년도의 공채발행에 의한 재정수입의 증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한마디로 말해 식은 공채비용을 고려한 재정지출(세출)과 t년도의 공채발행

에 따른 정부수입과 조세수입이 같아야 함을 나타내는 식이 된다.

이제 식을 이용하여 재정적자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여 재정수지구조의 특성을 파

악할 수 있다. 우선, 만약에 공채발행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적자가 있었다고 하면, 재

정적자를 나타내는 식 t는 , 식으로부터

t = G t - T t = G 0e
gt - T 0e

t

이 되고, 이때 > g 라고 하면 재정적자 t는 줄어들고, 반대로 < g이면 재정적자

는 확대되며, g이면 재정적자는 그대로 유지된다. 요컨대, 수입의 증가율이 지출

의 증가율보다 높으면(낮으면) 재정적자는 줄어든다(늘어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이 공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적자는 단순히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증가율

에 의존하게 된다.

135) 세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데, 간단화를 위해 이들 모두의 증가율

이 라고 가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주지하듯이 현대국가는 세입의 대부분을 조세수

입이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세입 가운데 95.5%가 조세수입이다(<

표 5- 4> 참조).
136) 공채비에는 이자비용 외에 채권발행비용 등이 있으나 ibt 에는 이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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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채발행에 따른 재정적자가 있게 되는 경우는 식에서와 같이 단순히 세

출증가율 g나 세입증가율 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공채발행을 하게

되면 공채의 상환부담에 따른 이자비용을 비롯한 공채비용의 부담이 문제가 된다. 즉,

비록 > g 라고 하더라도 공채비용이 높게 되면 재정적자구조는 (4)식에서와 같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채발행에 따른 재정적자

또는 재정수지구조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보기 위해서는 위의 식을 bt에 관하여 풀어 각 파라메터의 케이스에 있어

재정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재

정상황의 전개를 나타내는 식은 1계의 미분방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때 식에서 세

출이나 세입은 g나 의 증가율로 증가하는 지수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풀기 위

해서는 라플레이스 변환(Laplace T rans form)이라는 과정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라플

레이스 변환과 본문과 관계된 식의 변환에 관해서는 뒤에 있는 [보론]에서 구체적으

로 논의하고 있다.

식을 라플레이스 변환(Laplace T ransform)을 이용하여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G 0

r - g + iB ( r ) = - b( 0)+ rB ( r ) +
T 0

r -

이것을 B (r)에 대해 풀면,

B ( r ) = b( 0)
r - i

+
G 0

( r - i )( r - g )
-

T 0

( r - i)( r - )

= b( 0)
( r - i )

+
G 0

g - i
( 1

r - g
- 1

r - i
) -

T 0

- i
( 1

r -
- 1

r - i
)

이 된다. 이 때 맨 처음 시점에서 재정적자가 없다고(즉, b(0) 0이라고) 하자. 라플레

이스변환된 위 식을 t기의 공채수준을 나타내는 형태로 역변환하여 다시 쓰면

b t =
G 0

g - i
( e gt - e it) -

T 0

- i
( e t - e it)

- 99 -



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식의 이고 이를 이용하여 재정적자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하여 분석할 수가 있다.

이제 식을 시간 t에 관하여 미분하면 t 년도의 공채 발행액을 구할 수 있다.

db t

dt =
G 0

g - i ( g e gt - ie it) -
T 0

- i ( e t - ie it)

다음으로 , 식을 식에 대입하여 t년도의 재정수지를 나타내는 식을 다시 쓰

면 아래식과 같이 된다.

G t + ib t =
G 0

g - i ( g e gt - ie it) -
T 0i

- i ( e t - e it) + T t

이상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재정적자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로 하자.

제2절 재정적자가 재정구조에 미치는 효과

우선 재정지출증가율이 재정수입증가율보다 높아( 즉, g > ) 적자재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재정적자는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 파

탄에 이르게 된다. 재정파탄이 되면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

는 이를 계속하여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운영을 꾸려나갈 수

있는 조건을 상정하는 경우 최소한 g > 를 배제하고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

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재정지출의 증가율이 조세수입의 증가율과 같은 경우(즉, g )에 재정적자가 어

떻게 전개될 것인가. 단순히 생각하여 재정수입이나 지출의 증가가 같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그리 간단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공채의 이자부담이 어떠한가에 따라 재정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공채비부담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들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자. g 인 경우를 상정하여 식을 고쳐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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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 =
G 0 - T 0

g - i ( e gt - e it)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재정적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절대액보다는 세출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다. 전체 세출에서 공채발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기 위해 식을 식으로 나누면

b t

G t
=

G 0 - T 0

G 0

1
g - i ( 1- e ( i - g )t )

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식과 같이 공채발행잔액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곧 공채발행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할 수 있다. 위의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공채발행의 비율은 공채이자율, 세

출증가율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채이자율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공

채비 부담이 공채이자율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기 위하여 공채이자부담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재정적자의 문제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1. 공채이자부담이 없는 경우

공채이자율이 일 때(즉, i 0)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출에서 공채발행액이 차지하

는 비율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즉, t ) 다음과 같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게 된다(

식 참조).

b t

G t
=

G 0 - T 0

G 0

1
g

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채발행에 따른 부담은 재정지출 중에서 일정비율

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이 경우는 재정파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공채의 이자부담이 있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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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채이자부담이 있는 경우

가. 공채의 이자부담이 낮은 경우

공채이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정지출 또는 수입의 증가율(g 임을 상기할 것)이

된다. 왜냐하면 공채이자율이 재정지출이나 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은가 또는 낮은가에

따라 장래의 재정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공채이자율이 재정

지출이나 수입의 증가율보다 낮은 경우(즉, g > i)를 보기로 하자. 이 때는 공채의

이자부담이 없는 경우와 같이 공채부담의 비율이 일정한 값에 수렴하나 그 수렴하는

값은 다르게 된다. 식으로터 알 수 있듯이 공채발행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즉, t

) 다음 값에 수렴하게 된다

b t

G t
=

G 0 - T 0

G 0

1
g - i

위 식이 식과 다른 것은 1/g 대신에 1/ (g- i)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의 수렴 값이 식의 그것보다 크고, 이것은 이자의 부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이자

비용부담의 영향을 받아 세출에서 차지하는 공채발행액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자부담비용이 높은 경우

1) 재정지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서로 같을 때

공채의 이자부담이 높아 재정지출 또는 수입의 증가율보다 공채이자율이 높은 경우

( 즉, i>g ) 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채부담액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

한히 증가하고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된다.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i>g 일 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즉, t ) 공채부담비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에 관하여, 달리 말해 이러한 현상이 얼마만큼의 타당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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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재정적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정부는 이를 다시 공채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채부담액이 늘어나는 것만큼 이를 다시 공채를 발행

하여 조달하는 정책수단을 취하는 경우에 재정적자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보기로 하자. 앞서 보았듯이 정부지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같은 경우(즉, g 인 경

우) t 기의 재정적자를 나타내는 식 t는 , 식으로부터

t = G t - T t = ( G 0 - T 0)e gt

가 되어 최초시점의 적자가 g의 증가율로 확대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부분을

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다고 하면 공채발행을 g의 증가율로 발행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원래의 공채이자비용에 더하여 적자재정을 부담하기 위한 공채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공채의존도는 계속하여 증가하게 된다. 이러

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궁극에 가서는 모든 재정지출이 공채로 충당되어야 하는 결

과를 초래한다. 달리 말하면 이는 비록 이론적으로는 공채를 포함한 재정지출이 재정

수입보다 많게 되는 재정파탄은 일어나지는 않게 되나, 모든 재정지출이 공채발행과

쓰여져야 하는 재정의 경직성이 극도로 심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정부의 역할은 오로지 공채발행업무만이 그 업무가 된다.

그러나 이 때 i> g 의 가정에 관하여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명목

성장율에 관한 세수탄력성은 1보다 큰 것이 보통이다137). 따라서 i> g 의 가정은

명목이자율이 명목성장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만약 명목성장율이 명목이

자율보다 낮으면 공채발행에 따른 이자비용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므

로 보통의 경우 성장경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전

쟁이나 재난 등의 예외적인 충격으로 인한 파탄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

또는 평상적인 경우에 재정적자에 의해 재정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생

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자비용이 높아도 재정적자구조는 공채부담이 높은 상태에서 일정

137) 예컨대 국중호(1997)의 계산에 의하면, 1962 1995년에 걸친 우리나라와 일본의 총조세탄

력성은 각각 1.6513, 1.1742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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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공채비로 지불하는 경직적인 재정을 유지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다.

2) 재정지출과 수입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때

마지막으로 이자율이 재정지출의 증가율보다는 높으나 재정수입의 증가율보다는 낮

은 경우( 즉, g< i< ) 에 재정적자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경우의 재정적자의 문제는 식으로부터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채잔고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비록 이자율이 정부지출의 증가율보다 높다고 하여도 세입의 증가율이 그보다 더 높

기 때문에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고도 재원의 여력이 있어 재정적자가 점차로 축소

하여 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재정적자를 논의할 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재정의 경직성이다. 대부분의 재정수입을 재정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재정지출에 따른 편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하면 세대간의 불공평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문제되고 있는 점이 바로 이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그러한 공채에

의한 투자가 편익을 받는 해당 세대의 결정에 따라 일어난 것이 아니고 현 세대의 선

택이나 결정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장래 세대의 선택문제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심해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의 불공평문제의 해소를 염두에

두고 밝은 미래를 자손에게 라는 부제를 달고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재정

개혁의 요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거품경제이후 계속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

고 있으며 1997년의 마이너스성장에 이어 1998년에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출삭감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재정구조개혁은 주춤하고

있으며 감세정책과 지출확대정책으로 경기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렇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재정구조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재정파탄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과 재정의 경직성이 극도로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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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Laplace T rans form과 변환의 예시138)

t에 관한 함수 f(t)가 t 0에 대해 연속함수(continuous function)라고 하자. 이 때

어떤 고정된 양의 값 r에 대해
0

e - r tdt 이 수렴하고, t 일때 e - r t f ( t) 0

라고 가정한다. r에 대한 P (r)를 P ( r ) =
0

e - r t t ( t)dt로 정의할 때 이 함수 P (r)

를 함수 라플레이스 변환(Laplace T rans form)이라 한다. 요컨대 라플레이스 변환은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함수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본문에서 세출과 세입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계식 g ( t) = e at
과

g ( t ) = df ( t)
dt 에 관한 라플레이스 변환은 다음과 같다.

g ( t) = e at

p( r ) =
0

e - r t e at dt

=
0

e ( a - r )tdt

= 1
a - r [ e ( a - r )t] o

= 1
r - a

g ( t ) = df ( t )
dt

= f '

부분적분을 이용 vdu = u v - u dv , w here v = f ( t) , u = e - r t

P ( r ) =
0

e - r t f ( t ) dt = - 1
r 0

vdu

138) Stein, Sherman K. Calculus and A nalitic Geom etry, McGraw- Hil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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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r ) =
0

e - r t f dt

=
0

u dv

- r P ( r ) = [ f e - r t] 0 - Q( r )

Q ( r ) = [ fe - r t] 0 + rP ( r )

t : f e - r t 0

t 0 : f e - r t f ( 0)

Q ( r ) = - f ( 0)+ rP (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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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일본은 1973년 석유위기이후 경기침체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구미제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다액의 공채발행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

해 재정적자가 누적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재정적자의 누적에 따른 폐

해로서 세대간의 불공평, 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실추, 의 , 금리상

승으로 인한 민간설비투자의 억제효과를 들고 있다. 이들 폐해 또는 부작용이 활력

있는 경제 사회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재정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

였던 것이다. 그 목표로서 재정건전화를 위해 2005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수준으로 달성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이후 민간수요의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

구조개혁법을 동결하기에 이르렀고 개혁기조와는 반대로 지출확대와 감세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그 결과 1998년 4월과 11월에는 종합경제대책과 긴급경제대책 등 일련의

경제대책을 발표하고, 1999년도 세제개정대강에서 소득세의 최고세율인하, 법인세율의

국제수준으로의 인하 등 (항구)감세정책의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비록 이들 경제대책

이 재정구조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장래 소자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개혁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이다.

일본 재정구조개혁을 참고하여 얻을 수 있는 주요 정책시사점은 1) 경제제불황시

그것이 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 2) 인 에 의해 로 진입하는 경우 정부주도

의 이 고도성장 경제를 계속하여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 3) 에

맞는 로 와 세대간의 불공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4) 높은 외

채의존도 또는 북한과의 대치국면 등 의 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시스

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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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정책시사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감세정책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비효율성

이 팽배해 있는 곳에 유효수요를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더

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한창인 현시점에서 감세정책을 위주로 하

는 경기부양정책은 구조적인 요인과 순환적인 요인을 구분하지 못한 정책이 될 가능

성이 높다. 감세정책을 주요수단으로 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케인즈적인 경기순환의

후퇴기를 치유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정책과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 발생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정책당국자는 소득세 감세를 통한 소비촉진책이나 재고조정 등을 통하여

경기후퇴기를 조정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일본 지방세 개혁의 골자는 법인사업세를 개혁하여 소득과세의 비중을 낮추고

소비과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 되고 있다. 1997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고 하

는 것은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 때 (지방)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의

비중을 높여 에 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다. 그

근간에는 소득 소비 자산과세의 균형에 의한 효율과 형평의 달성이라고 하는 정책목

표가 자리잡고 있다. 주민세 감세라는 감세정책도 경기부양을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

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세의 개혁방향도 궁극적으로는 각 과세의 균형적인 확보가 필요할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방세 중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의 확보를 지

방세개혁의 주요 과제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한 지방의

소득세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간의 소득격차가

심한 것도 소득과세의 비중을 높여나가기에는 어려운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입

장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를 높여 간다고 하는 경우 우선 지방의 세원으로서의 소득확

보와 지역간의 소득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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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On the Reform of the Fis cal and T ax S y s tems in

Japan in the late 1990' s .

Kook, Joong- Ho

Since the oil cris is of 1973, Japan has increased fiscal expenditures and issued

a lot of public bonds to support a high grow th rate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ecurity system, w hich has caused an increased accumulation of the fis cal

deficit . T he Japanese government indicates that the fis cal deficit accumulation has

caused the follow ing negative effects : inter- generational inequality, loss of

international confidence in fis cal policy, fis cal rig idity, and a crow ding out effect.

In addition, Japan faces a major problem in the near future of maintaining

economic and social vitality w i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and a low er birth rate.

Japan has emphasized fis cal and tax reforms to deal w ith these problems .

T 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early 1990' s made Japan experience

a severe economic recess ion. T o overcome this economic recession, Japan proposed

general and emergency economic countermeasures , including permanent tax

reduction measures in 1998. Although these countermeasures are contrary to fis cal

s tructural reform, the main direction of the government policy is to reform the

fiscal s tructure so that the future generation w ill not be overburdened.

T he implications w e can get from the Japanese fiscal s tructural reform are: 1)

w e must determine w hether an economic reces sion s tems from cyclical factors or

s tructural factors ; 2) if the reces sion s tems from s tructural factors , it is difficult to

support high economic grow th through government led economic policies; 3) w e

should address inter- generational inequality and fiscal rig idity through public

w elfare expenditures in accordance w ith the size of the economy and finance; and

4) our case is different from Japan' s s ince w e depend highly on foreign deb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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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uncertainty in confronting North Korea, so w e have to build a fiscal sys tem

that reflects those differences.

A permanent tax reduction policy like the one Japan is adopting for economic

recovery, is undesirable for our situation. T ax reduction is mainly considered a

fine- tuning policy to control cyclical recession. A tax reduction policy to boos t

effective demand may not be proper in the era of structural adjus tment that w e

are facing. A policy to reduce inefficiency is more useful in this era, so w e should

implement structural change of the economy rather than use a fine- tuning policy

tool like a tax reduction measure.

T he policy implication w e can draw from the local tax reform in Japan is to

balance the taxation of income, consumption, and property. Japan reformed its

corporate busines s tax and raised the importance of the consumption tax in

comparison w ith the income tax . Unlike Japan, w e should focus on reform to

increase the revenue of local income tax in order to balance each type of taxation.

Eventually, a balance of each type of taxation w ill be necessary in local tax

reform. Currently, there are insufficient local income tax sources and regional

incomes differ in quality, so firs t , w e must invest in developing regional bal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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